


하워드 카운티 공립학교 시스템 
10910 Route 108 

Ellicott City, Maryland 21042 
410-313-6600 

www.hcpss.org 
 
 
 
 

교육 위원회 
프랭크 아퀴노(Frank J. Aquino), 위원장  

엘렌 플린 가일즈(Ellen Flynn Giles), 부위원장 
패트리샤 고든(Patricia S. Gordon) 
샌드라 프렌치(Sandra H. French) 
로렌스 코헨(Lawrence H. Cohen) 

재닛 시디퀴(Janet N. Siddiqui), M.D. 
알렌 다이어(Allen R. Dyer) 

쟈쉬 맨리(Josh Manley),  교육위원회의 학생 회원 
 
 
 

시드니 커즌 (Sidney L. Cousin) 
교육감(Superintendent) 

 
샌드라 에릭슨(Sandra J. Erickson) 

교육감 지정 대리인(Deputy Superintendent) 
 

메이미 퍼킨스(Mamie J. Perkins) 
수석 스태프(Chief of Staff) 

 
 

레이몬드 브라운(Raymond H. Brown) 
수석 재정관(Chief Financial Officer) 

 
 

테레사 알반(Theresa R.  Alban) 
수석 운영관(Chief Operating Officer) 

 
린다 와이즈 (Linda T. Wise) 

수석 학사관(Chief Academic Officer) 
 

클라리싸 에반스(Clarissa B. Evans) 
중고등 교과과정 담당 실행감독관(Executive Director of  

Secondary Curricular Programs) 
 
 
                                                                                                             
 

    
학교 행정 담당실 제작 

 
 

  

http://www.hcpss.org/


목차 
 
  I.  서문    …………………………………………………………………………………………1 
  II.  사명 선언문   …………………………………………………………………………………1 
  III.  우수함을 향한 교량(Bridge to Excellence) 종합 계획 …………………………………..…1 
  IV.  우수함을 향한 교량 목표 ……………………………………………………………………1 
  V.  학부모와 지역사회   …………………………………………………………………………1 
  VI.  학업    …………………………………………………………………………………………4 
    A. 출석    …………………….………………………………………………………………4 
    B. 숙제 규정    ………………………………………………………………………………8 
    C. 성적 계산과 성적표  ……………………………………………………………………10 
     1. 중학교   …………………………………………………………………………….…10 
     2. 고등학교   ………………………………………………………………………….…13 
    D. 졸업 요건   ………………………………………………………………………………19 
                1.    등록 요건    …………………………………………………………………………19 
     2.    학점 필수요건    ……………………………………………………………………19 
      3. 주 시행 평가 시험 필수 요건    ……………………………………………………20 
      4. 학생 봉사활동 필수 요건  …………………………………………………………21 
     5. 진로 준비 필수 요건  ………………..……………………………………….….…21 
  VII.  학생 활동  ………………………..……………………………………………..………….…21 
    A. 교과외 활동에 필요한 학업 요건      ………….……………………………………..…21 
    B. 교내 스포츠 활동  ………………………………………………………..…….…….…23 
  VIII. 학생의 권리와 의무 …………………………………………………………..…….…….…24 
  IX.  컴퓨터 사용 규칙 ……………………………………………………………………..…..…33 
    A. 컴퓨터 사용에 대한 지침  …………………………………………………………….…34 
  X.  교양   …………………………………………………………………………………..…..…35 
       XI.  행동 강령   … …………………………………………………………………………….… 36 
    A. 훈육방침 ………………………………………………………………………….…..…40 
    B. 술, 기타 의약품, 처방전 없는 의약품 ………………………………………..……..…46 
    C. 안전한 학교 환경  ………………………………………………………………………52 
    D. 괴롭힘, 사이버상의 괴롭힘, 희롱 및 협박 보고하기  ……………………………..…55 
    E. 성희롱 …………………………………………………………………………………...56 
    F. 학생의 담배 제품 사용 …………………………………………………………..…..…57 
    G. 지역 사회에 해를 끼친 경우…………………………………………………..……..…58 
    H. 무기 ……………………………………………………………………………….……  60 
    I 학생 협박 및 학교 교직원에 대한 공격 …………………………………………….…61 
    J. 학교 교통편 이용시 원칙 ………………………………………………………………62 
    K. 복장 …………………………………………………………………………….……..…63 
  XII.    보건과 안전   ………………………………………………………………………..………….63 
    A. 비상 연락 카드  ………………………………………………………………….…..…63 
    B.  교직원에 의한 의약품 투여 …………………………………………………..……..…63 
    C.  예방 주사………………………………………………………………………….…..…64 
    D.  버스 내 감지 비디오 장치 ………………………………………………………...........64 

 XIII.     학교에 가져온 소지품  ……………………..................................................................64 

 
       
 
 
 
 
  

  



하워드 카운티 공립 학교 시스템 
2009-2010 중고등 학생 핸드북 

 

I. 서문 
본 책자는 하워드 카운티 공립학교 시스템(HCPSS)에서 학생들이 누리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안내 

서이다.  이 책자는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법률들과 규정들을 요약한 것일 뿐이며, 이것은 어떤 특정 

상황에서의 학생의 권리를 명시하는 문서는 아니다.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에는 각 장 끝 에 

소개되고 있는 특정 법률이나 규칙, 규정등을 읽어보기 바란다. 하워드 카운티 공립학교 시스템의 

정책과 규정들은 인터넷 상으로 www.hcpss.org/ 에서 읽어볼 수도 있으며, 그 외에, 해당 학교의 행정 

담당자들도 이러한 문서들의 복사본을 갖고 있을 것이다. 

 

본 책자가 출판되고 난 이후에 입법화 되었거나 수정된 주 법률, 메릴랜드 교육부의 법규, 그리고 하워드 

카운티 교육청 정책과 행정 규칙들은 이 출판본에 포함된 서술과 참고사항에 우선하며, 이것은 이 

책자에 요약된 법률과 규칙들이 변경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II. 사명 선언문 

하워드 카운티 공립학교 시스템의 사명은 학습 지도와 학습에서의 최우수성을 확보하여 각 학생이 

다양하고  유동적인 세계에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III. 우수함을 향한 교량(Bridge to Excellence) 주요 계획 
HCPSS의 우수를 향한 5개년 종합 계획은 모든 학생의 학업 성과 촉진, 학업 성취의 격차 해소, 

안전하고 면학적인 학습 환경 조성을 통해, 학교 시스템의 목적, 목표, 모든 학생의 학업 성과 촉진을 

설명하고 있다.  학교 시스템은 매년 성공과 도전을 찾아내기 위하여 세심하게 분석한 평가 시험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다. 바뀐 계획은 지역과 주의 목표를 향한 진전도에 관한 

전략및 보고서와 학교 시스템의 예산을 상세하게 다룬다.  하워드 카운티의 우수함을 향한 교량 5개년 
종합 계획은 메릴랜드주나 정부에서 세운 목표보다 훨씬 더 엄격한 두가지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다. 

 

IV.  하워드 카운티의 우수함을 향한 교량의 목표 
 

제1 목표: 학생들의 성적 
 

모든 학생은 인종, 민족, 성별, 장애, 사회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엄격한 기준에 도달하거나 초과  

달성할 것이다.  졸업 학위를 목표로 하는 모든 학생들은 모든 학과목에서 해당 학년이나 그 이상의 

수준을 달성할 것이다.  
 

제2 목표: 학교 환경 
 

하워드 카운티 공립학교 시스템은 다양성과 평등성에 가치를 두는 안전하고 면학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V.   학부모와 지역사회 
A. 가정-학교간의 의사 교환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 연락을 유지하면- 전화 통화, 상담, 쪽지및 편지등을 통해- 학생들이 그 

혜택을 보게 된다. 자녀의 교육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은 학업적 성공의 열쇠이며, 먼저 

전화를 걸어서 교사나, 학교 카운슬러, 혹은 행정 담당자와 면담 약속을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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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는 귀자녀의 학교에서 있게 될 ‘ 백 투 스쿨 나이트(새학기 학부모 방문의 날)’ 에 

참석하고; 교사와 스케쥴이 잡힌 학부모 면담회에 참석하고 자녀의 교육적 진도를 재고해 보기 

위한 교사면담을 위해 약속 일자를 신청하며; 자녀의 학교에서 자원봉사; 그리고 학교 PTA 

(학부모-교사회), 학교 향상 팀(School Improvement Team), 인력관리 위원회 등에 가입할 

것을 장려한다. 

학부모들의 계속적인 참여를 요망한다. 책을 읽어주는 게스트가 되어 주거나, 학교의 직업의 날 

행사에 오셔서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발표하거나 학급 파티를 도와 주고, 견학 여행에 보호자 

가 되어 주고, 학교 뉴스 레터를 읽어 주시고, 자녀 학급의 예정된 행사에 방문하거나, 자녀의 

교사들을 만나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B.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참여 

 

성공적인 학교 시스템은 학생들과 학부모, 교직원, 그리고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제공하는 

많은 자원들에 달려있으며,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는 공립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학업적 

성공에 강력하고 긍정적인 힘이 된다.  

 

학부모들은 학교로 전화해서 방문이나 자원봉사를 해 주시기 바란다. 각 학교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습지도 프로그램을 학부모들에게 알리고자 ‘ 백 투 스쿨 나이트’ 를 개최하므로 

학부모님들은 이러한 초대를 잘 활용하시는 것이 좋다.  많은 학교들은 또한 11 월에 있는 ‘ 전 

미국 교육 주간’ 동안에 부모님을 위한 특별 초청의 시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하워드 카운티 공립학교 시스템은 학생들의 교육에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C. 학부모의 염려/ 불편사항을 다루는 절차 

  

하워드 카운티 공립학교 시스템의 직원들은 교육과정에서의 부모, 가족및 지역 사회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부모, 가족 및 지역 사회 멤버들은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의 중요한 

파트너이며, 학교에서의 성공을 확실시 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때로는 학부모나 

보호자가 염려 사항을 학교 시스템의 직원에게 알려야 할 때도 있다. 학교에 대한 염려 사항 및 

불평을 해결하기 위한 학부모 가이드(Parents’ Guide to Resolving School Concerns and 

Complaints)라는 소책자의 목적은 문젯거리들이 가능한 빨리, 만족스럽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학부모의 염려사항에 답하는 절차에 대한 윤곽을 잡는 것이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에 가장 많이 관련되어 있는 사람에게 비공식적으로 자신의 염려 사항을 

알리도록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 비공식적 절차로 해결점에 다다르지 못할 경우, 학부모는 

공식적인 불만서를 작성하여, 더 높은 지위에 있는 행정자의 검토를 구해야 한다.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체면과 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이 두 과정에서 지켜져야 한다.  

 

이 책자는 학부모의 염려사항을 답하는데 있어서의 비공식적 및 공식적 과정을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들의 예외는 규칙이나 다른 규정에 의해 대체 과정이 명시되어 있다.* 
 

비공식적 과정 
 

1.  염려사항을 해결하는 가장 첫 단계는 그 문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직원에게 문  

제 제시를 하는 것이다. 협력적인 동의 과정을 통하여, 관련된 사람들은 보통 상호간의  

    효율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 낸다.  이 수준에서는 형식적인 문서화가 필요치 않다. 

          이 수준에서 문제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학부모는 학교의 행정 담당자에게 위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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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문제 해결의 두번째 단계는 학교 행정팀(교장이나 교감)과 연락을 하는 것이다.  행정팀은 

       적용되는 모든 HCPSS의 규칙과 절차에 따라 모든 이들의 요구를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다. 

 

 행정팀은 적절한 시기에 학부모가 학급 담당교사나 다른교직원과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 만약 이 문제에 다른 교육청직원이 관련되어 있다면, 행정팀은 학부모가 적절한 부서와 

연결되도록 도움을 주며 문제를 요약하여 그 부서(예를 들면, 교통, 특수 교육, 교과, 

음식 서비스) 에 제출한다. 교육청 직원은 10일 이내에 부모에게 연락을 하며, 연락을 

취했다는 것을 교장에게 알린다.  

 

비공식적 절차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학부모는 교장과의 공식적인 면담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공식적인 절차 
 

1.  공식적인 절차의 처음 단계는 학부모 염려 양식(Parent Concern Form)의 Part I을 작성  

함으로써, 특정 염려사항을 제공하여 학교 행정자와의 면담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양식은 

각 학교의 교무실에 비치되어 있다.  

 

a. 교장이나 그의 지정인은 학교 수업일로 3일 이내에 학부모에게 연락을 취하고, 상호  

 간에 좋은 시간과 날자를 정하게 된다.  교장이나 그의 지정인은 공식적인 절차를 설명 

하는 서류의 복사본을 학부모에게 제공할 것이다 

 

b. 교장은 면담 중 결정되는 모든 동의안을 공식적으로 문서화 한다. 교장은 학부모 염려  

  양식(Parent Concern Form)의 Part II를 작성, 미팅의 결과 요약, 동의한 부분들 확 

   인 , 협의되지 않은 문제점들을 제시하는 절차들을 열거함으로서, 회의의 결과를 처리  

   한다. 이러한 반응은 회의한 날로부터 학교 수업일 10일 안에 보내져야 한다. 

 

10일 이내에 문제가 무리없이 해결되지 못할 경우, 교장은 학교 수업일로 10일을 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학부모에게는 서면으로 시간 연장에 관하여 알린다.   

 

 c.  학부모는 학부모 염려 양식 (Parent Concern Form)에 서명을 하고 반송한다. 서명을  

    함은 서류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족스럽게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을 경우나 교장이 문제에 연루되어 있을 경우, 학부모는 

     초.중.고 중 알맞은 부서의 담당 행정 디렉터(Administrative Director)에게 연결될 것이다.  

     교장은 부모 염려 양식을 포함한 해당되는 모든 문서의 복사본을 교육청으로 보낸다. 

     학부모는 또한, 해당하는 문서들을 제출할 수도 있다.  

 

 

2. 공식적 절차의 두번째 단계는 해당 행정 디렉터가 재조사를 하는 것이다. 연락을 받는 

    즉시 행정 디렉터는: 

 

  a.  학부모에게 연락을 취할 것이다. 

b.  문제점에 대하여 학부모, 교장, 해당 교직원들과 이야기할 것이다. 

c.  어떤 결정이나 동의된 사항을 문서화하여 학부모 염려 양식을 작성하고, 요청받은 지 

     학교 수업일로 10일 안에 복사본을 교장과 학부모에게 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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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점 담당 디렉터의 결정에 학부모가 동의를 하지 못할 경우, 학부모는 교육감의 지정인   

   인 학교 행정 담당 부교육감의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재검토를 원하는 학부모는 학부  

   모가 원하는 결과나 문제점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편지를 학교 행정 담당 부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행정 담당 부교육감은 문제와 관련된 문서 및 이 과정 중 수집된   

   문서들을 검토하고 학교 수업일로 15일 이내에 학부모의 요구에 서면으로 답을 할 것이다.  

 

*주지사항: 여기에 요약되어 있는 절차들은 학생의 정학, 퇴학, 특수 교육 탄원, 전학, 메릴랜드 공공 정보 

법안안에 있는 정보 요청, 미국 장애인 법규안에 있는 조정/수정 요청, 메릴랜드 인용 코드 교육 법안의 

섹션 4-205안에 접수된 상소 같은 다른 주나 지역의 법규에 의해 조정되는 불평을 해소하는데 쓰이지는 

않는다. 정책 #1010 차별 및 #1020 성희롱에 의해 규제되는 공평성등을 확실히 해야 하는 이슈들은 

평등보장 사무실 (Equity Assuarance Office)로 직접 연결된다.  또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고충 처리 

위원회(Grievance Committee)를 사용하여 학생의 특정 이슈들을 학교 수준에서 말하게 된다. 이런 

절차들에 대한 세세한 정보는 학교나 교육청의 공공 정보실(Public Information Office)에서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절차들은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학교 시스템의 행정 규정, KLA-RA의 한 부분에 기초한 것  

    이다.  

 

D. 자녀의 학교 활동에 참여하기 

 

자신의 자녀나 모든 학생들의 교육에 참여하거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배우기를 원하면, 자녀의 학교나 다음의 전화 번호로 연락을 하기 바란다. 

 

   직업 개발/비즈니스 협력 업체@ ARL 건물-410-313-7141 

     지역사회 보좌 위원회- 크리스 워트만 410-707-4149 

           진학 지도 및 상담@ ARL- 410.313.6647   

      가정과 병원 서비스 @ARL- 410.313.6822 

       PTA 총회 - 410.740.5153   

       학생 봉사 @ARL-410.313.6776  

       타이틀 I 사무실 - 410.313.6761 

 

VI. 학업 
A.  출석 (전체 정책은  교육청 정책 #9010을 보시오.)  

 

1. 서문: 
이 섹션은 출석에 관한 학생들의 권리와 의무를 설명한다.  또한 합법적(lawful), 비합법적 

(unlawful)인 결석,    그리고 최소한의 출석요건에 대하여 그 규정과 절차 등을 설명한다.  

 

    학업의 성취와 정규적인 출석은 직접적인 상관 관계가 있다.  매일 수업에 출석하는  

    학생들은 강의되는 교과 내용, 교사가 사용하는 문제 풀이 방법들, 그리고 학업 및 태도상의 

    규범들에 대한 일관성을 개발하게 된다.   

 

2. 학생의 권리 

              모든 학생들은 메릴랜드 주 공립학교 법 제 7 항 301 조와 7 항 302 조, 그리고 법원 및 법사 

              조항안의 3 항 804 조에 따라 정규적인 학교 출석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은 메릴랜드 법규, 13A.08.01.02, 13A.08.01.03, 13A. 08.01.06, 그리고 

              13AA.10.01.04(A-B) 조항에 의해서 명시된 사유로만 수업이나 학교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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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의 의무 

a.  학생들은 제공된 교육 기회를 선용할 의무가 있다. 

 

b.  학생들은 공식적인 양해를 얻은 경우 외에는 정규 수업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c.  학생들은 교사가 각 이수과목에서 설정해 놓은 특정 필수 목표들을 인지하고 성취할  

     의무를 가진다. 

   

4.  규정 

a. 전형적인 출석 (Exemplary attendance) –  비합법적인 결석이 없으며 해당 학년  

 도의 최종 출석률이 96%나 그 이상  

 

b.   종일 수업일의 경우 

수업 일중 4시간 이상 출석한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된다. 4시간 이하 2시간 이상   

출석한 경우는 반나절 출석으로 간주된다. 

 

                c.  부분 수업일의 경우 

                종일 수업이 아닌 경우는 학생이 출석한 시간을 근거로 출석 여부를 결정한다. 

      

      i. 종일 수업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자신의 등록 과목 시간에 모두 출석을 하여야  

         만 온종일 출석으로 간주된다.   

ii. 한 과목에만 등록되어 있는 학생은 자신이 등록되어 있는 과목 내내 출석을  

    해야만 온종일 출석으로 인정 받으며, 그렇지 않은 상황에는 결석이 된다.  

      iii. 기타 모든 경우, 하루 수업일 중 1시간 이상 출석한 학생은 반나절 출석으로  

     간주된다.  

 

      d. 지각 

       지각은 합법적 또는 비합법적인(양해된 결석 이나 무단 결석) 결석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다.  수업의 20 분 이상 지각일 때에는 그 수업에 결석한 것으로 간주된다. 

 

   e. 밀린 과제 보충  

1) 부모가 제출한 결석계로 양해 받은 결석일 경우에는 각 학생은 보충 과제를 하고,  

        성적이 기록될 수 있다.(정책 #9010에 근거) 

2) 무단 결석일 경우에는 보충 과제는 할 수 있지만 성적을 기록 받을 수는 없다.  

 

          f. 징계 

교육청은 학생의 비합법적(무단 결석) 결석은 징계 규칙에 열거된 대로 규칙, 규정, 

절차에 따라 징계를 요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5.   학교가 주관하는 활동 

관할 지역 교육감이나 학교장, 혹은 교육감이나 학교장에 의해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해 

승인받은 학교 주관 활동에 수업시간 동안 참여하는 학생들은 출석으로 간주된다. 

이것은 학생이 수업일 동안 승인된 학교 주관 행사에 참여할 때에는 출석으로 간주되고 

합법적인 결석으로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6. 학점 거부  

한 학기나 일년 동안 수강해야 하는 과목에서 5%를 결석한 학생은 해당 과목 교사에 의해 

               교장에게 명단이 제출되어 학점 거부가 고려된다.  또한, 교사는 한 학기 과정 수업이나 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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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의 수업에서 합법적인 결석을 비롯해서 비합법적인 결석을 5%이상을 한 학생 중, 빠진 

과제물을 보충하지 않거나 학력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그 학생의 명단을 학교장에게 

제출할 수도 있다. 

 

7. 합법적인(양해된) 결석 

공립학교에 현재 등록 중인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수업일의 어느 일부에 대한 결석을    

했다거나 합법적인 결석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a. 초상으로 인한 결석 

1) 직계 가족 –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결석 허용 일수는 5일 이내이다.   

    “ 직계가족” 이란: 부모, (의붓)형제, (의붓)자매, 조부모, 혹은 학생의 집에서 함   

    께 일상적으로 거주했던 이들로 정의될 수 있다. 

2) 그 외의 초상- (숙)이모나 (외)삼촌 혹은 급우, HCPSS 직원의 사망으로 인한 결석 

허용 일수는 1일이다. 

  

b.  학생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만성 질병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만성질병이란 정도가 심하든 

약하든 간에 오랜 기간 동안 진전이 거의 없거나 아주 느린, 신체적/정신적 질병을 

말한다.  병원 예약도 포함되지만, 그것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2) 가정 및 병원 학습을 받는 학생들은 학생 명단에 남아 있으며, 출석으로 간주된다. 

다만, 학생이 가정 및 병원 학습을 받을 수 없게 될 때, 결석으로 처리된다.  

   

    c.    법정 소환으로 인한 결석 

소환장의 발급으로 인해 법원에 출두하도록 통지서를 받았을 경우는 합법적인 결석 

으로 간주된다. 

 

     d.  위태로운 일기 상태 

     이 경우는 교육감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학교를 등.하교 할 경우 학생의 안전이나 

건강이 위험하게 될 것 같은 일기 상태를 의미한다. 일기나 다른 위급상황으로 인하여 

학교 수업시간의 어떤 일부 시간이라도 닫게 되면, 학생은 적어도 반나절 출석을 한 

것으로 처리된다.    

 

e. 취업으로 인한 결석 

   해당 학교, 관할 교육청 또는 주 교육부에서 후원하거나 승인하고, 교육감이나 학교장  

   또는 그들의 대행인에 의해 허락을 받은 취업 근무. 

 

f. 종교적 휴일 준수  

     학생의 출석일과 전통적이거나 관습에 따른 종교 행사일이 상충될 경우 결석이 허용 

        된다. 

  

g. 주 비상사태  –  주지사/지정대리인에 의해 결정된다.  

 

h. 정학 –  정책 9200 에 명시된 사유들로 인해 특정 기간 동안 정규수업이나 학교에 출석할 

권리를 거부당하는 것.    

              참고: 정학은 합법적(양해된) 결석이며 정학 일수는 “ 상습적인 결석” 을 결정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i. 인가된 교통수단의 부족 –  학생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교 시스템에 의해 인가 

   받은 교통수단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출석으로 인정 받는다. 징계조치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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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차거부를 당한 학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j. 교육감/지정 대리인의 판단 하에 그 밖의 응급사태나 상황은 결석을 야기하는 

   타당한 이유가 된다.  학교장은 행정 디렉터와의 자문을 통하여 다음의 규정 안에서 

   결석이 용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1) 15일이나 그 이상의 연속된 결석이 합법적인/용납된 결석으로 고려 받기  

         위해서는 결석하기 2 주전, 혹은 가능한 한 빨리, 교장에게 서면으로 요청을   

         해야 한다. 이 요청서는 합법적인/용납된 결석인지, 비합법적/무단 결석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행정 팀 디렉터에게 보내진다.  

             

                   2)  비응급 상황에서의 결석  

   a.  예정된 결석 전에 부모가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b.  1년에 3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c.   학교장이나 그의 지정대리인에 의해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시험 기간이나  

                          주 시행 평가 시험 기간 동안에는 발생해서는 안된다. 

d.   다음 행사에 참여 하는 학생들을 포함하나, 이것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i.  대학 탐방 

ii. 대학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의 참가 

iii. 미래의 고용주와의 예정된 면접 

iv. 휴가 및 여행을 포함한 특별 가족 행사  

                  

                             3)  이 경우에 3일 이상의 결석을 하게 되면, 행정 책임자와 함께 교장은 이 결석이 

                                  합법적/양해된 결석일 지 혹은 비합법적/무단 결석이 될 지 결정할 것이다.  

    연속 15일 이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결석하기 2 주전, 혹은 가능한 빨리,      

          서면으로 요청을 해야 한다. 정책 9010, 출석편의 섹션 IV.B를 참조할 것. 

 

      4)  정책 9010, 출석편의 III.F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종교적 의무로 인한 결석 

           요청은 정책 3000, 종교 참관에 의거하여 다루어져야 한다.  

 

 k. 건강과 관련된 수업 제외  - 다음에 열거된 건강과 관련된 이유로 인하여, 학생은 

    일시적으로 등교하지 못한다.:  

 

1) 예방 접종 스케쥴에 따른 건강 규정을 학부모나 보호자가 따르지 못하거나 20일 

          이후에도 적절한 예방 접종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COMAR 10.06.04.03;  

          혹은  

 

       2) 타인에게 명백하고도 직접적으로 건강상 위협을 느끼게 하는 상황  COMAR 

           10.06.01.06.  

 

 

8. 비합법적(무단) 결석: 합법적인 결석에 포함된 이유 외의 다른 이유로 인한 결석은 비합법적 

         결석으로 가정되며, 무단 결석이 될 수도 있다. (COMAR 13A.08.01.04).  

 

  a. 무단 결석 (Truancy)  - COMAR 13A.08.02.03에 적혀 있는 합법적인 이유 외의  

         다른 이유로 하루 종일 혹은 하루의 일부분을 결석한 학생 그리고/혹은 합법적인 

     결석임을 입증하는 부모님의 편지를 가져 오지 못한 학생의 결석은 무단 결석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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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상습적인 결석 (Habitual truant) –  해당 학년도에 아래에 서술된 사항에 모두 적용  

    되는 학생 :  

1. 5세에서 20세 사이였던 학생  

2. HCPSS에 91일 이상 등록되었던 학생 

3. 등록 기간 동안 20%이상의 비합법적인 결석을 한 학생 

 

주의: 비합법적(무단) 결석을 한 학생으로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연령을 초과하는 

학생들은 징계 처벌을 받게 된다.    

 

    c.  연속 15일 이상의 비합법적 결석을 한 학생은 일단 학교에서 제적이 되나, 등록 필수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학교에 재등록을 할 수 있다. 특수 교육을 받는 학생의 제적은  

특수교육부의 승인과  IEP팀 절차를 통해서만 이루어 진다. 이 결석의 경우, 교사는 

보충과제를 학생에게 줄 필요가 없다.  이러한 결석을 합법적 결석으로 하기 

위해, 학부모는 정책 9200의 섹션 III.J.I 에 나와 있는 옵션들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B. 숙제 관련 지침 

 

1. 목적 

모든 학생이 엄격한 성적 및 성과기준을 만족시키거나 또는 그 이상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워드 

카운티 공립학교는 학생들의 학습이 유지되며 연장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정기적인 숙제를 

적절하게 고안하고 사용하며 평가하는 것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2. 이론적 근거 

모든 학년을 거쳐, 교사들은 교과 과정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흥미롭고 

다양한 숙제를 제공할 것이다.  숙제는 이전에 배운 기술을 강화하며, 지식을 탐구하고 확장하며, 

앞으로 배울 학습내용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하고, 도전적이며 흥미롭고 독립적인 학습을 하고 새로운 

재능과 기술을 탐구하는데 도움이 된다.  숙제는 유용하며 적절하고 흥미롭고 다양하며 의욕을 

돋우어야 한다.  숙제는 학부모들로 학생의 매일의 학교 경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도구이며, 학생으로 하여금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가정 환경으로 

가지고 가게 한다.  학부모는 학생들의 숙제 검사를 통해  학생의 학습활동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든 하워드 카운티 학교들은 카운티 전체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각 학교의 필요에 맞는 기준을 

바탕으로 일련의 포괄적인 숙제 관련지침을 개발하고 실행할 것이다. 

 

3. 숙제에 관한 지침은 다음의 기준들을 바탕으로 한다: 

 

a.  킨더가튼에서 12학년까지 

 

1. 각 학교는 학부모에게 학교와 학년, 그리고 교사의 숙제 관련지침에 대하여, 또한  

학생의 숙제와 관련된 책임에 대하여, 그리고 어떻게 학부모가 숙제를 검사하고 돕 고 이

에 대하여 의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모든 학교는 매 학년 초에 이같은 

정보에 대해 분명하게 부모님과 커뮤니케이션 한다. 

 

2. 교사들은 학생의 숙제를 검사하며 숙제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고 적절한 시점에 학생 

에게 숙제를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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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에게 학습 내용과 숙제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숙제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숙제 

하는 과정과 제출일에 대해 분명히 알며 숙제가 어떻게 채점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짜여져야 한다. 

 

4. 각 학교는 제출일보다 늦게 낸 숙제나 빠진 숙제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세울 뿐만 아니라 

숙제가 전체 성적에 차지하는 퍼센트를 결정한다. 

 

5. 숙제는 각 학생의 필요와 교과과정에 따라 차등이 있어야 한다. 

 

6. 숙제에 대한 답을 알아보거나 평가하는 것이 수업시간 활동의 일부가 될 수 있으나수업

시간이 숙제하는 시간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7.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또 고등학교로 진급해 가면서 부여받게 될 숙제의 형태와 분량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숙제 패턴이 변화해야 한다. 

 

 

 

 

b.  6학년에서 8학년까지 

 

1. 각 중학생들에게 대략 일주일에 5시간에서 10시간 정도의 숙제하는 시간이 요구 

    된다.  숙제는 이전에 배운 기술을 강화하며 앞으로 배울 학습내용을 준비하고  

    학습을 연장하며 창의력을 증진시키고 그리고/혹은 학교에서의 하루를 반영한다. 

 

2. 학습 기능 시험과 같은 학교 프로그램들은 숙제 과제물을 수정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 

 

3.  중학생이 되면 한 명 이상의 교사가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서로의 학습활동과  

  프로젝트를 조정하여 매일 저녁 전 과목에 걸쳐 적당한 양의 숙제가 학생들에게 

  주어지도록 하고, 최대한으로 각 과목의 내용이 종합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한다. 

 

4. 여름방학동안에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숙제는 없다.  방학동안 주어진 모든 숙제는 성적

과는 무관하고 자원적으로 보다 풍부한 학습 내용을 경험하기 위한 것이다. 

    

c.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1.  어떤 과목들은 일반적인 것보다 더 많은 혹은 더 적은 숙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전제하에, 매주 약 7시간에서 15시간 분량의 숙제가 권장되고 있다.  숙제 과제물은  

     이미 배운 학습 능력을 강화 시켜주거나, 다음 수업을 준비시켜주고, 확대 학습 및 

     창의력 도모 또는 학생이 그날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반영해 주기도 한다. 

 

2.   MSA나, 학습 기능 시험, 그리고 시험 주간등과 같은 학교 프로그램들은 학교 숙제  

 를 조절할 수 있는 적법적인 사유들이 된다. 

 

 3.  매학기 초에 각 과목의 필수 과제물의 개요를 명세한 수업계획서를 배부할 것이 권 

장된다; 여기에는 숙제 출제, 프로젝트, 제출 기한 날자, 그리고 과제물에 대한 교사의 소

견을 요청하는 절차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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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한명 이상의 교사들이 있다.  그러므로, 교사들의 각  

     팀은 학과 활동과 프로젝트들을 공동 조절할 필요가 있으며, 그로 인해 매일 저녁 

     전 과목에 걸쳐 적절한 분량의 숙제가 주어지고 각 과목들을 연계시킬 기회도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한다. 

 

5. 방학동안에는 의무적인 숙제물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방학 동안에 주어지는 과 

제물들은 자발적인 것이며, 성적과는 관련없는 학력 강화 학습 활동이다.  진도에 앞서서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권장 독서 리스트가 방학 동안 뿐

만아니라, 학년도 전반에 걸쳐 마련되어 있다.  

 

  d.  숙제 사명문 

   HCPSS는 학생이 합법적으로 (아파서) 결석을 했을 경우에 수업 과제를 진도에 맞게 알 

   려주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음을 부모님/가디언께 주지시켜 드리는 바이다. 우리  

   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학생의 결석시 부모님께서 과제를 챙기시도록 하고 있다. 

 

      고등학교 –  가이던스 교사를 통해 요청한다. 가이던스 교사가 각 과목 교사로부터 숙제  

    를 받아 정리하는데에 3일 걸린다.  

 

   중학교- 가이던스 사무실을 통해 요청한다. 각 과목 교사로부터 숙제를 받아 정리하는데 

   에 2-3일 걸린다. 

 

 

 

C.  성적 채점 및 성적표 발급 

 

1.  중학교 성적 채점 및 성적표 발급 (전체적인 정책을 보기 위해서는 교육청 정책 #8010을  

  참조할 것) 

 

           a.  성적 채점 

 

       프리 K- 8학년까지 학생의 학업 성취를 나타내는 성적 시스템에는 알파벳으로 표시된 

    성적, 노력 코드/코멘트, 학습 수준들이 표시되어 있다.  

 

1.  성적 

 

프리 K-8학년 중간성적표(interim/progress report card) 및 분기말 성적표에 나오는 

성적은 각 분기중 중간 성적표나 성적표가 나올 시기까지의 여러 평가 시험을 종합한 것이다.  

 

(a)  프리 K-2학년까지의 성적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i.   I – 독립적 학업 수행(Independent) 

ii. W- 도움을 받고 수행함 (With assistance) 

iii. N – 지금은 평가하기 곤란(Not apparent at this time) 

 

(b) 3-8 학년가지의 성적은 다음과 같다: 

i.   A (90-100%) –  매우 우수함  

         ii.  B (80-89%) -  우수함 

iii. C (70-79%) –   양호함 

iv. D (60-69%) –  부족함 

v.  E ( 59% or lower) –  낙제 



 

11 

 

(c) 퍼센트로 나오는 점수는 가장 가까운 정수로 반올림 된다. 0.5보다 작은 수는  

끝자리를 잘라 버리고 0.5보다 큰 수는 반올림한다. 

예 1:  89.49% 는 89가 된다. 예 2:  89.50% 는 90으로 반올림된다. 

학생들은 지각, 결석, 품행이나 규범 행위에 거슬렀다고 성적이 깎이지는 않지만, 수업 

불참이나 제출하지 않은 숙제로 인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d) 문자로 표기된 성적에서 숫자 평균 점수를 환산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이환산한다.   

A = 4, B = 3, C = 2, D = 1, E = 0 

 

 2.  노력 코드/코멘트 

(a) 프리K-5학년까지의 노력 코드는 다음과 같다.: 

i.  1 –  뛰어남 (항상) 

ii.  2 –  만족할만함 (대부분) 

iii. 3 –  향상이 필요함 (일관성이 없음) 

(b)  6-8학년까지는 각 과목 교사들이 학생의 노력이나 학습 태도에 대한 코멘트를 한다. 

 

 

 3.  학습 수준 

K-8학년 학생들의 읽기 및 수학의 학습 수준(해당 학년보다 높은(Above grade) 수준, 해당 

학년 (On grade) 수준,  해당 학년보다 낮은(Below grade) 수준)은  그 학년 수준에 대한 

학생의 학습 성과를 조명한 것이다. 

 

4.  보충 학습 

   (a) 합법적 결석 때문에 빠진 수업은 학생이 보충 학습을 하면 공식적인 성적을 부여 받을 수   

있다. 허용된 결석으로부터 돌아온 학생은 과제를 마칠때 까지 똑같은 과제 기간을 부여 

     받는다. 

     (b) 무단 결석으로 인한 결석 수업은 보충 학습을 할 수는 있으나, 공식적인 성적을 받지 못한다. 

 

    5. 성적 채점과 다시 출석한 학생의 보충 학습은 보통 3주 안에 이루어진다. 

 

  b. 성적표 발급 
  

 교직원은 다음의 양식들을 통해, 정기적으로 각 교과목들에서의 학생의 학력 수준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려줘야 한다.: 
 

   1.  성적표 

     (a) 성적표는 매 분기를 마칠 때마다 발급되며 교사가 따로 언급하지 않는 한, 그 분기  

     동안 다룬 모든 수업 평가를 포함한다. 

    (b) 성적표의 발급 날자는 부모에게 통보된다. 
  

   2.  중간 성적표(Interim/Progress Reports) 

  (a) 중간 성적표는 분기의 중간시기에 발급되며, 분기의 초부터 성적표 발행 시기까지의  

학생의 학업 현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b)  성적표의 발급 날자는 부모에게 통보된다. 
  

   3.  면담 

    (a) 학부모 면담 날자는 교육청에 의해 결정되며, 학교 시스템의 달력에 매년 기재된다.   

             면담은 부모가 담당 교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학생의 진전도에 대해 이야기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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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성취를 위해 필요한 도움이나 학습 중재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이다.   

    (b) 학부모는 교사나 교장.교감과의 추가 면담을 갖기 위해 담당 교사나 교장, 교감에게  

             직접 연락을 할 수 있다. 

             (c) 학생은 학부모의 결정에 따라 면담에 참가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4.  유급(Retention) 통보 

              학생이 유급을 당할 위험에 처하면, 학부모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집주소로 편지가 우송  

  됨).  이 통보는 빠르면, 2분기 말에 나갈 수도 있지만 늦어도 3분기 말까지는 나가야 한다.  

 

 c.  학습 중재, 진급, 유급 및 월반 

 

1.  학습 중재(Academic Intervention) 

K-8학년 학생의 학업성취가 제학년 이하 수준일 때, 담당 교사 그리고/혹은 학년 주임은 

부모에게 알리고 부모의 적절한 참여와 더불어 학생의 학업 성취를 돕기 위한 전략들을  

세우고 적절한 학습 중재를 적용해야 한다. 

 

 

 

        2.  진급(Promotion)  

         핵심 과목인 영어, 읽기, 수학, 사회, 과학의 필수적인 교과 과정을 성공적으로 성취함에  

   따라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다.  성공적인 학업성취란 3-8학년 재학 중, 이 과목들  

   에서 “ C”  혹은 그 이상을 받거나, 1-2학년에서” ‘ I" 나 "W" 를 받는 것을 말한다.   

   학교나 학년 교사들의 추천에 따라, 이들 과목에서 이러한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학생을  

   다음 학년으로 진급시킬지 아닌지의 결정은 교장이 한다. 

    

       3.  유급(Retention) 

(a) 읽기 및 수학에서 해당 학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K-8학년 학생은 자동적으로  

 유급 대상이 된다.  

 

(b) 다음 조건에 도달하지 못하는 6-8 학년 학생들은 자동적으로 유급대상으로  

간주된다. 

 

i. 6 - 7학년:  학생들은 모든 과목에 패스를 해야 하고, 주요 과목 (영어, 사회, 읽기,  

수학, 과학)에서 평점이 "C" 이하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 필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생은 썸머 스쿨 수강을 추천받는다. 

 

ii. 7 - 8 학년: 학생들은 모든 과목에 패스를 해야 하고, 주요 과목 (영어, 사회, 읽기,  

수학, 과학)에서 평점이 "C" 이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필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생은 썸머 스쿨을 다닐 것을 추천받는다. 

 

      iii. 8 - 9학년:  

a) 학생들은 모든 과목에 패스를 해야 하고, 주요 과목 (영어, 사회, 읽기, 수학,      

과학)에서 평점이 "C" 이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필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생은 썸머 스쿨을 다닐 것을 추천받는다. 

b) 8학년 말에 읽기와 수학에서 해당 학년보다 낮은 수준(성적표에 나온대로)을  

 공부하는 학생은 학문적 필요성에 따라 중학교 교장이 내린 결정을 바탕으 

  로  적절한 학습 중재를 받게 된다.  학습 중재에는 썸머 스쿨 그리고/ 혹은     

지정된 읽기 그리고/혹은 9학년의 수학 중재 과정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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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부모는 학년 수준 평가 시험의 명백하지 않은 요인들을 바탕으로 학생을 유급   

   시키지 말도록 요청 할 수 있다.  

d) IEP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팀은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졸업장 

   을 받기 위해 공부하는 특수 교육 학생의 유급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e) IEP를 받는 특수 교육 학생으로서 수료증이 목표인 학생들에게는 이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4.  월반 배치 

(a)  학생이 지속적으로 핵심 교과과정에서 높은 학업 성취를 보이고, 교사에 의한 시험  

        이든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평가 시험이든 높은 수준의 성적을 내며, 지속적으로  

높은 학업 성취율이 교사에 의해 관찰되었을 때, 학교/학년 팀이나 부모의 추천에  

의해 교장은 학생의 월반을 추천할 수 있다.  

 

         

 (b)  다음에 열거된 요인들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이같은 요인들을 바탕으로 교장은 학생 

   을 월반 시킬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  학업 성취 수준 

•  학생의 나이 

•  이전의 월반 

•  출석 기록  

•  부모님의 고려 

•  발달 요인들 

•  건강 요인들 

•  감정적 요인들 

•  성적표 

•  IEP 

• 504 플랜 (정책 9060인 1973 재활법: 섹션 504 참조) 

 

(c)  부모/보호자의 동의 없이 학생은 월반되지 않는다.  

 

2. 고등학교 성적 채점과 성적표 (전체적인 정책을 보려면, 교육청 정책 #8020을 참조할 것) 
 

a.  고등학생의 성적 시스템은 문자로 구성되어 있다. 
 

1.  문자 성적(A, B, C, D, E) 및 코드 (I, N, P, W, X, Z)가 사용된다.: 공식 기록에는 플러스  

나 마이너스 싸인이 사용되지 않는다. 

      성적 채점 :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보기 위해 성적을 매긴다. 성적은 다음과 같이 

 매겨진다.: 

   A (90-100%)  - 뛰어난 학업성취도 

   B (80-89%)    - 높은 수준의 학업성취도 

           C (70-79%)    - 만족할만한 학업성취도 

    D (60-69%)    - 낮은 수준의 학업성취도 

   E (59%나 그 이하)  - 낙제 (학점이 주어지지 않음) 
 

퍼센트 점수는 가장 가까운 정수로 반올림된다. 즉,  .5 이하는 버려지고, .5 이상은 반올림 

해서 올리게 된다. 예1:  89.49%는 89로 반올림된다.  예2:  89.50%는 90으로 반올림 된다.  

   

2.  코딩: 코딩은 학생의 학업 경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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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미완성. I 코드는 설정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문자 성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N  (결석으로 인해 학점이 주어지지 않음 –  정책 9010, 출석편을 참조 바람.  G.P.A. 

  산정상,  N 코드는 학점 이수를 시도했으나 0점을 받은 것으로 계산됨) 

 

P  (통과) (시험에 의해 학점을 성공적으로 받은 경우,  또한 공인되지 않은 학교  

그리고/혹은 홈스쿨 등에서 공부하다가 하워드 카운티 공립학교에 등록하게 된  

과목, 고등학교 과정을 중학교에서 들은 경우 등에 주어지는 코드; P라는 코드는 

HCPSS 학교가 아닌 공인된 학교에서 이송되어 올 수도 있고 혹은 이같은  

학교들의 특정한 상황에서 받은 학점에 주어질 수도 있다.) 

 

W  (수강 취소) – 학점이 주어지지 않음. G.P.A.에  계산되지 않음. 똑같은 과목내의  

  다른 수준 사이의 이동은 제외 

           

   X   (늦은 수강 등록. 학점이 주어지지 않음. G.P.A에 계산되지 않음) 

 

Z  (시험을 치지 않음. Z 코드는 설정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문자 성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 G.P.A. 산정상, 전환되지 않은 Z 코드는 학점을 받으려 시도했으나 0점을  

받은 것으로 계산된다.) 

  

3.  문자 성적을 숫자적 평균으로 계산할 때 성적 점수가 사용된다. 
 

4.  밀린 과제 보충 
 

 a. 학부모의 편지로 인해 합법적 결석이 된 경우, 학생은 밀린 과제를 보충 할 수 있고, 

   학점을 받을 수 있다.  

 b. 비합법적 결석을 한 학생은 밀린 과제를 보충할 수는 있으나, 학점은 인정받지 못 

     한다. 

  c. 합법적 결석 후 출석 한 학생은  똑 같은 수의 날짜동안 밀린 과제를 보충할 수 있다.  

 

5. 수업 시간에의 지각, 결석, 규범을 어긴 행동이나 징계조치로 인해 학생의 학점이 감점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미완성되거나 미제출된 과제물은 비간접적으로 최종 학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6.  문자 성적은 교과 목표와 관련하여 각 학생의 학업 성취를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7.  학업 성취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요인들이 사용되어야 한다.: 

 

a.  실력 –  시험, 하워드 카운티의 학력 평가 시험, 교사의 평가 및 교과 목표 달성을  

 보여주는 정도에 따라 학업 성취도가 결정된다.  

b.  과제물과 준비도 -  수업중 과제물의 질, 과제물의 완성도, 어김 없는 과제물 제출,  

    과제물 제출 기한 엄수들에 따라 학업 성취도의 정도가 달라 진다.  

c.  수업 참여 –  수업시간중 사용되는 교수 방법과 관계있는 일상적인 학업 성취를 

보여주는 학생의 수업 중의 상호 작용 

 d.  교실에서의 일상적인 공부 습관 –  정확성, 독립성 및 신뢰성, 시간 사용, 집중력, 수업 

중의 과제물 즉시 제출 
 

      b.  시험 

    1.  1 년 과정 과목들 

a.  두 번째와 네 번째 분기(marking period) 끝 무렵에 시험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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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각 시험은 해당하는 학기동안 배운 내용을 평가한다. 

     c.  두번에 걸친 시험 성적의 가치는 최종 학과목 성적의  1/5 을 차지한다. 평균  

    성적은 반올림하지 않는다. 

     d.  모든 학생은 예외없이 이 시험을 치루어야 한다.  

     e.  학점을 받기 위한 요건이므로, 반드시 치뤄야 한다. 

 

     (중간 시험과 학기말 시험은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일정이 잡히기 전에 치뤄지지 

않아야 한다.) 

 

            

    2.  반년 과정 과목들 

a.  학기 말에 시험을 치루게 된다. 

b.  각 시험은 해당하는 학기동안 배운 내용을 평가한다.  

     c.  시험 점수에 상응하는 성적 점수는 최종 학과목 성적의 1/5 을차지한다. 

d.  모든 학생은 예외없이 이 시험을 치루어야 한다. 

e.  학과목에 대한 학점을 받기 위한 요건이므로 반드시 치루어야 한다.  

 

3.  시험기간 동안 정학 조치를 받은 학생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허가하며 과목의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허용된다.  

 

    4.  시험기간 동안 퇴학조치를 받은 학생은 시험을 볼 수 없으며 과목의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C.  최종 성적 및 학점 결정 
 

     1.   학생 기록 시스템 카드에는 학생의 최종 평균 성적 그리고/혹은 코드만이 기록된다. 

 

     2.  모든 고등학교에서는 최종 성적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부여한다.  

a.  1년동안 수강하는 과목  

    i.  4 분기에 걸쳐 취득한 질적 점수 동치(the quality point equivalent)의 합을 

계산한다. 

ii.  모든 시험 점수의 질적 점수치의 평균을 위에서 계산한 합계에 더한 후  5로  

나눈다.  

b. 한학기동안 수강하는 과목 (반학점 과목들)  

      i.   각 성적 채점기간에서 취득한 질적 점수 동치(the quality point equivalent) 

           에 2 를 곱하여 점수들을 합산한다. 

ii. 시험 성적의 질적 점수 수치를 더해서 5로 나눈다.  

c. 썸머 스쿨 과정 

i.  오리지날 학점 –  썸머 스쿨 에서 받은 오리지날 학점 과목들의 성적은 고등 

학교  성적표에 기재되며, GPA에 합산된다.  

ii.  재수강 학점 –  썸머스쿨에서 받은 재수강 학점 과목의 성적은 GPA를 산출  

 하기 위하여 같은 과목에서 받았던 점수와 합하여 평균을 낸다. 두과목 다  

 성적표에 기재된다. 한 과목당 최대한 1 학점이 수여된다. 

              d.  1 년 동안 수강하는 과목들과 한학기 동안 수강하는 과목들에서 계산된 질적  

   점수 동치를 전통적인 4 점 만점의 점수로 환산하여 최종(학기말) 성적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A = 3.50-4.00 

B = 2.5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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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1.50-2.49 

D = 0.75-1.49 

E = 0.75 미만 (학점 없음) 

 

이러한 점수 환산 방식에 있어서 유일한 예외는 “ D” 이다.   

주의: 학점을 받기 위해서 평균 “ D” 는 0.75(.50 가 아님) 와 1.49 사이여야 한다. 

 

3.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 학생은 학년말에 적어도 0.75이상의 평균으로  각 학기에 한 

분기를 패스하거나  2번째 학기의 두 분기를 패스해야 한다.    

 

4.  수강 취소 (W) 코드 –  1분기 중간 성적표가 나온지 7일 후에 수강 취소를 하는  

학생은 성적표 및 공식 기록에 W (수강 취소)를 받게 된다.  과목을 수강 취소한  

학생은 학과목에 대한 학점을 받지 못한다. 

     (a)  학생이 똑같은 과목에서 다른 수준으로 바꿔 수강 할 경우, 점수를 평균하여  

                               최종성적을 취득하게 된다. W 코드는 받지 않는다. 

(b)  어떤 과목의 수강 취소를 한 후, 1분기 성적표가 나온지 1주일 이상이 지난 후  

 다른 과목의 수강 신청을 한 경우, 반학점 과목의 옵션을 택하지 않는 한, 학점이  

주어지지 않는다.  스케줄 변경 양식이 학생의 학적부에 기록되며, W 코드를  

받게 된다.  

(c)  대안 프로그램으로 옮긴 학생의 학점 변환은 교장에 의해 결정된다. 

     

    5.  과목 변경 

      (a)  똑 같은 수준의 과목으로 바꾼 학생은 성적표나 영구 기록에 W로 기재된다. 

(b)  처음 중간 성적표가 발행된 후 1주일 이전에 학생이 다른 과목으로 수강 신청을 

      바꾸면, 학생은 새 과목을 따라가는데 필요한 공부를 보충해야 한다.  보충된 

     과제물들은 다른 성적과 평균을 내서 1분기 성적에 반영 된다. 
 

6.  다른 학교에서 전학해 온 학생의 성적은 마지막 점수와 합산해 평균을 낸다. 학기중 

에 하워드 카운티가 아닌 곳에서 전학 온 학생의 성적과 학점 이체 문제는 교장이  

결정한다.   
 

7.  미완성 코드 

(a)  합법적인 결석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학생이 요구되는 과목을 마칠  

수 없을 경우, 교장이나 교장의 대리인의 승인 하에만 미완성 코드가 주어진다.  

    (b)  미완성 코드는 교장이나 그 대리인의 승인이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다음 분기가 끝나기 전에 문자 성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c)  고등학생의 방과 후 과외활동의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미완성 코드가 문자 성적  

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8.  Z 코드 

Z 코드는 학생이 학기말 고사나 중간 고사를 치지 않았을 때 주어진다.  시험은 반드  

시 쳐야 하며 교장이나 교장의 대리인이 승인한 특별 상황을 제외하고는, 시험을 친 후 

4주 이내에 Z코드를 적절한 문자 성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Z 코드는 

성적표 및 영구 기록카드(SR3)에 남게 된다. GPA 산정 상, 전환되지 않은 Z 코드는, 

학점 취득을 시도했으나 0점의 성적을 받은 것으로 계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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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N 코드 

           5% 이상의 수업을 빠진 학생은 학점을 못 받을 수 있다. (정책 9010 - 출석 참조) 

     GPA 산정 상 N 코드는, 학점 취득을 시도했으나 0점의 성적을 받은 것으로 계산될  

것이다. 

 

    10. X 코드 

     X 코드는 학점을 받기엔 너무 늦게 수강 등록할 경우 주어진다.  

     첫번 분기의 중간 성적표가 발급된 후 7일 이후에 그 과목을 탈퇴하고 다른 과목으로  

     (같은 과목의 다른 수준이 아닌) 바꿀 경우, 새로운 과목의 바꾼 분기를 포함한 모든  

분기에  X 코드가 부여된다. 또한 성적표의 마지막 점수와 공식적인 대외성적표에도  

X 코드로 기록될 것이다.  어떤 학생이 첫번 분기의 중간 성적표가 발급된 후 7일  

이후에 HCPSS로 전학 왔으며, 또한 등록한 새 과목이 이전 학교에 등록했을 때의  

수준과 같은 과목이 아닌 경우 X 코드가 유사하게 사용된다.  

      

 d.  학년 진급 

 

1.  10학년으로 진급하는 학생은 영어 과목 한가지를 포함한 5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2.  11학년으로 진급하는 학생은 두개의 영어 과목을 포함한 10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3.  12학년으로 진급하는 학생은 두개의 영어 과목을 포함한 14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e.  전체 평균성적(이하 GPA) 및 학년 석차  
 

    1.  학년 석차는 누적 GPA 에 근거한 자기 학년에서의 상대적 순위를 나타낸다. 이것  

     은  GPA 가 비가산(non-weighted)으로 계산되는지 혹은 가산(weighted)으로 계산 

되는지에 따라(가산 GPA 가 계산될 때는 지정된 과목들에 질적 점수(quality point 가 

더해진다.)  학년 석차도 비가산 혹은 가산으로 될 수 있다. 
 

     2.  영재 교육(이하 GT)반, 대학과정(이하 AP)반, 그리고 우등(이하 Honors)반이 포함  

      된 과목들은 가산 학년 석차를 결정짓는다. 가산 과목들은 승인된 고등학교 과목  

       카탈로그에 나와 있다.  HCPSS 에서는 이러한 과목들이 하워드 카운티 공립학교 

     밖에서 수강되었을 경우 성적을 가산할 것이다.  
 

3.  가산 점수 1.0을 학점 당 받으려면 GT 반이나 AP반에서 “ A” ,“ B” 혹은 “ C” 를 

취득해야 한다.  0.5의 가산점을 학점 당 취득하기 위해서는 Honors 과목들에서 “ A” , 

“ B” 혹은 “ C” 를 취득해야 한다. 다음의 차트는 가산 학년 석차/GPA에 

대한 질적 점수를 요약한 것이다.  

 

 

 

 

 

성적 AP 및  G/T Honors 정규반 

A 5.0 4.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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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4.0 3.5 3.0 

C 3.0 2.5 2.0 

D 1.0 1.0 1.0 

E 0 0 0 

 

 

  4. 비가산 GPA는 매 분기, 매년, 전자 계산되며, 매년 말 누적 계산된다. 

 

 5.   비가산 및 가산 누적 GPA와 그에 상응하는 학년 석차는 9학년부터 11학년까지 취  

득한 학점(“ 공식적” 인 학년 석차)을 근거로 졸업반 학년 10월 1일까지 계산되며 또한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취득한 학점(“ 최종” 학년 석차)을 근거로 졸업과 동시에 

  계산된다. 

 

 6.  가산 학년 석차/GPA는 대학 입학 그리고/혹은 장학금 신청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자격 요건, 전국 우등생 모임(national honor society), 우등생 명단, 그 밖에  

  GPA를 요구하는 기타 어떤 활동에도 사용되지 않는다.  

    

               f.   성적표 

 

a.  중간 성적표 

(1) 모든 교사들은 각 분기의 중간 시점에 학생의 향상도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만족하지 못할 향상을 보이는 경우에, 교사는 분기내내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b.  고등학생의 학기말 성적표는 학년말에 학부모에게 우편으로 배달된다. 

 

g.  성적 수정 
 

성적은 확실한 교육적인 목적 안에서만 바꿀 수 있다.  

 

1.  교사는 하워드 카운티 공립학교 시스템에 의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성적을 수정할  

 수 있다.  

 

2.  교장은 성적을 처음 매긴 교사와의 면담을 한 후, 확실한 교육적 목적 아래에서만  

 학생의 성적을 수정할 수 있다.  성적이 바뀌게 될 경우, 교장은 서면으로 교사에게  

알려야 하며, 성적을 바꾸고 기록하는 절차는 하워드 공립학교 시스템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할 책임이 교장에게 있다. 

 
 

 

 

 

 

 

 

3.  절차 

 

성적 수정은 성적 수정 양식(Grade Change Form)에 기입되어야 한다.  성적 수정 

양식은 다음을 포함한다 : 학생 이름, 학년 및  ID 번호, 과목 이름, 과목 번호, 성적  

수정의 이유, 성적 수정의 주관자가 교장인지 교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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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이나 교사는 바뀐 성적을 부모에게 알린다.  성적 수정 양식은 교사, 데이터  

기록자 및 교장의 서명이 필요하다.  성적 수정 양식의 복사본은 학생의 영구 기록에  

들어가고,  교사, 기록 보관 비서, 행정 디렉터에게 주어진다.  

 

 h. 코드 수정  

 

I (미완료) –  이 코드는 정책 8020, 성적 및 성적 보고: 고등학교 의 섹션 II, C. 7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만 바뀔 수 있다. 

N (결석으로 인해 학점이 주어지지 않음) –  수정되지 않는다. 오류로 이 코드를 받았을  

때, 교장만이 유일하게 수정할 수 있다. 

P (통과) - 수정되지 않는다. 오류로 코드를 받았을 때, 교장만이 유일하게 수정할 수  

있다. 

W (취소) –  수정되지 않는다.  오류로 코드를 받았을 때, 교장만이 수정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X(과목을 늦게 등록함)-  수정되지 않는다. 오류로 코드를 받았을 때, 교장만이 유일하  

게 수정할 수 있다. 

Z (시험을 치지 않음) –  정책 8010, 성적 및 성적 보고: 고등학교  의 섹션 II. C. 8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만 바뀔 수 있다.  

 

   i.  모든  하워드 카운티 고등학교의 우등생 명단(Honor Rolls) 

 

C가 하나 이상 없으며 D나 E가 전혀 없고 매분기 GPA가 아래와 같을 때, 우등생으로 

등재된다. 모든 GPA는 소숫점 이하 두자리로 반올림된다. 

 

교장상 우등생   GPA 4.0 

금상 우등생   GPA 3.4 –  3.99 

은상 우등생   GPA 3.0 –  3.39 

   

 

 

 D. 고교 졸업 요건 (전체적인 정책을 보기 위해서는, 교육청 정책 #8030 을 보시오) 
 

1.  등록 필수 요건 
 

(a)  섹션 D를 충족시키는 대안이 있지 않는 한, 학생은 8학년 후, 4년동안 문제없이  

 학교를 다녀야 한다. 
 

2.  학점 필수 요건 
 

(a)  졸업증을 받기 위해, 학생은 9학년에서 12학년 재학 시, 적어도 21학점을 이수 

해야 한다. 
 

(b)  학생들은 21학점의 일부로 다음의 핵심 학점들을 이수해야 한다.:   
 

i.   영어 – 메릴랜드 고등학교 평가(이하 HSA: High School Assessment) 영어 

시험을 위한 과목 1 학점을 포함한 4 학점 

 

 

        ii.   예술 –  시각 예술, 음악, 극장 그리고/혹은 무용에서 1학점 

iii.  테크놀러지 교육 –  실용적인 문제 및 인간의 능력를 연장하는 지식,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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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응용을 포함하는 1학점  

iv.  수학 - 9-12학년 재학 중 3학점 이수.  전체 수학 학점 중 대수/자료 분석  

(algebra/data analysis)을 포함한 HSA를 다루는 대수 과목에서 1학점 혹은  

대수 I 이 선행 과목인  다음 단계의 수학에서 하나 이상의 학점 그리고  

기하(geometry) 과목에서 1학점이 포함되어야 함. 

v.  체육 - 1/2 학점 

vi.  보건 - 1/2 학점 

vii. 과학 –  HSA를 치는 생물에서의 1학점과 지구 과학, 생명 과학, 물리 등  

에서의 2 학점을 합친 3학점. 혹은 앞서 말한 모든 과목으로서, 실험이 필수인 

것. 

viii.사회 –  미국 역사에서 1학점, 세계 역사에서 1학점, HSA를 치는 지역, 주,  

 연방 정부 과목에서의 1학점을 포함하는 3학점.  
 

(c) 덧붙여, 학생은 다음에서 한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i.   외국어 혹은 미국 수화 –  9 -12학년 재학 시 2 학점 취득. 

ii.  고급 테크놀러지 교육 - 2 학점 

iii. 주에서 승인하는 커리어 및 테크놀러지 완료 프로그램 - 4 학점 
 

 3.  주 평가 시험 필수 요건 
 

(a)  2005-2006 학년도 이전에 9학년이 된 학생은 대수/자료 분석, 생물, 영어 및  

정부 과목에 대한 HSA를 친다.  

  

(b)  2005-2006 학년도 및 그 이후에 9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영어, 대수/자료 분석,  

생물, 정부 과목에 대한 HSA를 치되, 다음의 한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각 과목에서 모두 패스 점수 획득 

•  전체 합산 점수  

•   MSDE가 승인한 평가 시험에서 특정 점수 획득, 혹은  

•  4과목의 HSA에서 위의 첫번째와 세번째를 합해 패스 점수 획득   

 

(c)  HSA 재시험 
 

i.  HSA를 잘 치지 못한 학생에게는 메릴랜드 주 교육부에서 정한 시험 스케 

           줄에 따라 적절한 평가 시험을 다시 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ii.  HSA를 다시 치기 위해서, 학생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줄 승인된  

 보조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d) 아카데믹 실용화를 위한 교량 계획(Bridge Plan) 

   학생이 MSDE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아카데믹 실용화를 위한 교량 계  



 

21 

   획에 참여할 수 있다.  
 

     4.  학생 봉사 활동 시간 요건 
 

학생들은 준비, 활동, 평가 요소를 포함하는 다음의 한가지 과정을 마쳐야 한다: 
 

(a)  주교육감이 승인한 각 교육구의 학생 봉사 학습 프로그램으로, 대부분은 중학교  

 에서 완수할 수 있다.  

 

(b)  75시간의 봉사 학습 시간으로, 중학교때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  

 

5.  진로 준비 필수 요건  

 

         학생들은 승인된 커리어 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예전의 직업의 세계  

    프로그램과 유사) 

   

   VII. 학생 활동 
 

  A. 고등학교 방과 후 활동을 위한 학업 성적 요건 (정책의 전체적인 면을 보기 위해서는 교육  

   이사회 정책 #9070 참조) 
 

            모든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학업 자격이 요구되며 이러한  방과  

 후 활동은 다음과 같다.(이 목록에만 국한 되지는 않는다.) :  운동경기 팀, 치어리딩,  

   학교연극, 뮤지컬, 학교 클럽, 학생회 임원 (전교학생회, 학급 학생회) 출마, 연주팀의 

    발표 여행 (밴드, 합창단 등). 
   

   1. 성적 요건의 취득 
 

                      a. 고등학교 학생들: 풀-타임 학생은 성적 채점 기간동안 수강하는 모든 과목을 패스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낙제하는 과목이 없이 평균 점수 2.0 을 유지함으로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할 자격 요건을 취득하게 된다. 이 규정은 9 학년 신입생의 가을 참가 자격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b.  마치지 못한 성적은  참가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문자 성적으로 바꿔야 한다.  

             (참고 정책 8020 – 고등학교 성적 및 성적 보고) 
    

2. 성적 채점 기간  
 

a. 방과 후 활동은 각각 한 분기에 의하여 참가 자격이 좌우된다.   

b.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은 성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난 성적표를 근거 로  

참가 자격 결정).   

c.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성적 요건을 한번 취득하면 그 활동의 기간 (예: 농구 시즌)이 

끝날 때까지 성적 요건을 취득한 것이 된다.  만일 특정한 종료 기간이 없는 활동 에 

참여하거나 1 년 동안 참여하는 활동일 경우 각 분기 말마다에 자격 요건을 검토하게 

된다. 

 

d.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성적 요건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그 활동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참여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e. 참가 자격을 결정하는 분기의 정의: 

    1) 학교내 운동팀의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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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가을 시즌 운동팀 자격 요건 –  10, 11, 12 학년의 학생은 전 학년도 6 월에 받은 

최종 성적으로 결정한다.  9 학년에 진학하는 학생은 모두  

가을 시즌 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ii. 겨울 시즌 운동팀 자격 요건 –  11 월 15 일에 가장 가까운 날짜까지 

취득한 성적으로 결정한다. 

iii. 봄 시즌 운동팀 자격 요건 –  3 월 1 일에 가장 가까운 날짜까지 취득한 

성적으로 결정한다. 

     2)  기타 방과 후 활동 분기 

       i. 활동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받은 성적표에 따라 결정한다. (예:   

       예심, 연극 오디션, 임원 후보 발표) 

  ii.  발표하는 그룹의 자발적 여행의 경우, 여행 바로 직전에 받은 성적표에 

       따라 결정된다. 
     

               평균 점수가 2.0 이하이거나 최종 성적 채점 기간에 낙제한 과목이 있는 학생은 썸머스쿨에 

               참석하여 가을 방과 후 활동의 참여 자격요건을 취득할 수 있다. (정책 8020 을 참조) 
 

   3. 여름학교(Summer School)  

 

    a. 여름학교에서 획득한 재수강 과목의 성적이 최종 분기에 받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적을 대체한다. 

    b. 여름학교에서 획득한 오리지널 학점 과목의 성적은 최종 분기의 성적에 합산하여  

     평균 점수를 2.0 보다 높게 할 수 있다. 

    c. 여름학교 성적을 반영하여 참여 자격 결정 

     1) 여름학교에서 재수강한 과목의 성적으로 최종 성적 채점 기간에 받은 성적을 

대체한다. 

     2) 최종 분기의 성적에 여분의 오리지널 과목 성적을 합산. 

     3) 평균점수를 계산하고 낙제 점수가 있는 지 확인한다.  평균점수 2.0 이상이며 

낙제점수가 없는 성적을 유지하는 학생에게는 참여 자격이 주어진다. 
                 
   4.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504 학생들 

 

  a.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은 학업의 필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장애 때문이 

       라고 판단이 될때, 학교의 IEP(개별화 교육 플랜) 팀에서 학업 부적격자로서의 증서를 

        받을 수 있다.  IEP 팀에 의해 내려진 결정은 학교  교장에게 즉시 알려 교장으로  

       하여금 학생에게 과외활동의 참여자격을 주게 한다.  
 

b.  504 플랜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FAPE (무료이며 적절한 공립 교육)가 제공되지  

    않았으며, 그 이유로 학생이 학업적 부적격자가 되었다고 결정이 될 때, 학생은 학교  

 504 팀으로부터 학업 부적격자 중서를 받을 수 있다.  504 팀에 의한 결정은 즉시  

 학교장에게 알려져 교장으로 하여금 학생에게 과외활동의 참여자격을 주게 한다.  

 

 

 

 

 

 5.  전학 학생 
 

a.  카운티 외부에서 카운티 내로 이사를 온 학생으로  과외활동에의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정책 9070의 자격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카운티안에서의 참여 자격은  

 이전 학교에서의 마지막 분기동안의 출석과 학생의 성적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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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카운티 내에서 전학하는 학생의 특별 활동 참가 자격은 이전 학교에서의 성적표에 의해  

     결정된다.  
 

6.  지시에 따르기 

 

a.  운동 선수들 

1.)  운동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운동에 참여하기 전에 하워드 카운티 

       공립학교 시스템의 참여 양식에 서명을 함으로써 학업적 자격을 증명해야 한다. 

2.)  운동 코치들은 첫번째 연습이 시작되기 전에 팀에 있는 각 학생들의 학업적  

 자격을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  

3.)  운동 팀 디렉터들은 첫번째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각 학생들의 학업적 자격을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  

4.)  교장이나 그 대리인은 첫번째 경기 전에 학교를 대표하는 모든 운동 선수들이 학교의 

학업 자격 조건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b.  과외 활동 

1.)  후원자들은 첫번째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참여하는 각 학생들의 자격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2.)  교장이나 그 대리인은 첫번째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참여하는 각 학생들의  

      자격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B.  학교내 운동팀 
 

 학생의 고등학교 과외 활동 자격 요건 (전체적인 정책은 교육 이사회 정책 #9070 참조 )  
 

1. 학생 참가자격   
 

고등학교 운동팀의 학생 참가자격은 주의 규정에 따른다. (COMAR 13A.06.03)  이러한 

규정은 정기 시즌 스포츠 프로그램과 주 경기대회 관련 절차를 만드는 매릴랜드 주 공립 고등 

교육기관 운동팀 협회 (The Maryland Public Secondary Schools Athletic Association - 

MPSSAA )에 의해 집행된다.  이에 덧붙여 각 학교에서는 학생 운동 선수들이 졸업을 하기에 

만족스러운 학업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참가 자격을 포함한 각 학교 프로그램에 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기도 한다.  (COMAR 13A.06.03.01-02)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학부모/보호자의 동의하에, 자격을 갖춘 의사가 학생이 

신체적인 요건을 갖추었다는 소견을 제시한 후 학교내 운동팀에 참여하게 된다.  학생 운동선수는 

아마츄어 선수의 지위를 유지해야 하며 학교 프로그램의 참여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내에서 

학교밖 운동팀의 멤버로 학교외 운동팀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는  

   자신이 선수로 뛰는 매릴랜드 주 공립 고등 교육기관 운동팀 협의회 회원 고등학교에 등록  해야 

하며 10, 11, 12 학년에 걸쳐 어떤 종류의 운동팀에서든 최대한 3 개 시즌에 참여 

   할 수 있다.  만일 학생이 9 학년 때 부터 운동팀에 참여했을 경우 최대 4 개 시즌에 참여할 수  

    

   있다.   19 세 이상의 학생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참여자격이 없다.  (COMAR 

13A.06.03.02). 

    

2. 동등한 기회 부여 
 

성별을 근거로 해서 운동팀에 참여할 수 있는 전반적인 동등한 기회가 학생들에게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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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만일 학교가 한 성별에만 회원을 제한하는 특정 스포츠 를 

지원할 경우, 그리고 1975 년 7 월 1 일 이전에는 그 제외된 성별의 회원에게는 기회가 전반적으로 

제한적이었을 경우, 그 제외된 성별의 구성원들은 가입을 위한 예심을 받도록 허용되어져야 한다.  

[COMAR 13A.06.03.04(A)]                     
 

3. 위반, 벌칙 및 항소  
 

   학교내 운동팀 규정을 위반하는 학생은 참여자격을 정지함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정지 

기간은 학생의 규정 위반 횟수에 의해 정해지며, 3 번 이상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추가적 인 

벌칙을 내릴 수 있다.  COMAR 13A.06.03.05(A). 
 

   규정 위반으로 인해 벌을 받게 된 학생은 항소할 수 있으며 매릴랜드 주 공립 고등 교육 기관 

운동팀  협회 항소 위원회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항소 위원회의 결정을 주 교육 감에게 

항소할 수 있으며, 주 교육감은 임의대로 특별위원회를 지정하여 항소를 지지, 기각 또는 변경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 된다.  COMAR 13A.06.03.05(B). 

 
 

 

 

  VIII. 학생의 권리와 의무 사항들  
 

    A. 제목: 학생의 권리와 의무 
(실행 절차를 포함한 전체적인 정책을 보려면, 교육 이사회 정책 #9020 참조) 

 

모든 시민의 권리와 의무사항은 권리장전, 미국 헌법 수정 예정안, 연방 법 및 주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다.  개인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존할 때만 보호되는 것이다. 그러 

므로, 하워드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관해 이해하기 쉬운 정책문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다양성과 공통성에 가치를 두는 안전하고 면학적인 학교 환경에서 학습할 권리가 있다.  

학생들의 권리는 타인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과 폭넓은 법적 권리의 체제 안에서만 고려될 수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배움, 행동, 하워드 카운티 공립학교 시스템(HCPSS)의 정책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 및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훈육조치를 받아들일 책임이 있다.      
 

이 정책은 HCPSS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이 학교 부지 내에 있을 때나, 학교 관련 행사, 그리고/혹은 

HCPSS의 권한 안에 있을 때의 학생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A.  출석 (Attendance)  
 

1.  학생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a.  연방정부 법에 따라(타이틀 교육 34편 부제 B, 1장 104 부: Title 34 Education,  

 

Subtitle B, Chapter 1, Part 104), 공립 초등학교 및 중.고등 교육이나 활동을 재정 

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의 수납자의 일원으로서,  HCPSS는 수납자의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중 자격을 갖춘 모든 이들에게 적절한 공립 교육 (FAPE)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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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메릴랜드 주는 주안에서 무료 공립 학교(메릴랜드 주 법, VIII항, 1-3 섹션)  

시스템을 운영할 의무가 있다.  모든 5세 이상 에서 21세 미만까지의 메릴랜드 

거주자는 무료로 공립학교에 등록할 수 있다. (교육§7-101항).  

c.  5세 이상 에서 21세 미만까지로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가장 편안한 환경 안 

에서(LRE)  무료 공립 교육 (FAPE)을 받을 자격이 있다. (1973년 재활법의 

504섹션)  
 

2.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HCPSS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은 학교 수업일에 학교나 학교와 관련된 행사에 매일 

출석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은 출석과 관련된 규정들 및 등록과 관계되어 있는 

규범들을 따라야 한다. (학칙 9010, 출석편; 학칙 9000, 등록, 거주, 프리 킨더 및 킨더 

가튼에의 학생 등록 및 배정편)  
 

B.  훈육조치  
 

1.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  
 

a. 학생들은 HCPSS를 통해 징계절차 및 훈육 조치의 실행에 대하여 확실히 전달  

받을 권리가 있다. (학칙 9200, 훈육조치편) 

b.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훈육조치를 해야 할 경우,  명백한 결정 및 COMAR에  

    따른 임시 대안 교육 환경에 대한 규정, 장애자 교육법안(IDEA) 2004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 기타의 적절한 훈육 방책이 꼭 있어야 한다.  
 

2.  학생들은 다음의 의무가 있다. :  
 

     학생들은 설정된 학교 규칙, 절차를 따르고, 학생 행동 강령에 나와 있는 바람직한 

행동을 하며 다른 적절한 정책들을 따를 의무가 있다.  
 

C.  정당한 절차 (Due Process)  
 

1.  학생들에게는 다음의 권리가 있다:  
 

a. 훈육과 연관된 정당한 절차 –  훈육 처벌시 학생에게 정당한 절차를 허용해   

    주어야만 한다. 개별화된 교육 플랜(IEP)이나 504 플랜을 가지고 있는 학생에  

게는 특별  컨디션이 적용된다. 정당한 절차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다:  

 

i.   학생에게 혐의에 대해 통보 

 

 

 

 

 

 

 

ii.  학생이 혐의를 거부할 경우, 증거를 들어 설명 

iii. 학생에게 혐의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주고, 서면으로 해명을 하도록 장려한다.  

iv. 학생의 행동이 학생 시간의 재할당(이전의 정학이나 토요 학교 등), 퇴학, 

 정학을 초래할 경우, 규칙위반과 훈육조치에 대해 학부모에게 즉시 알린다.) 

(학칙 9200, 훈육조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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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장애 학생의 정당한 절차  - 장애 학생의 선별, 평가, 교육적 배치와 프로그램에 관한 

각 교육 에이전시의 결정은 포괄적인 절차적 필수 요건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보호수단으로서의 정당한 절차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정당한 절차에서는 학부모에게 통보를 해야 하며, 교육적 배치가 결정되기 

전에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학부모의 요청 시, 청문회 를 열 수 있다.    (교육 

조항 §8-413, COMAR 13A.05.01.08, COMAR 13A.08.01.11(g), IDEA 2004)  

 
 2.  학생들에게는 다음의 의무사항이 있다.: 
 

정당한 절차 그리고/혹은 항소를 할 기회가 있을 경우, 학생들은 알맞은 시간 내에, 

적당한 방법으로 정해진 과정에 맞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책임이 있다.  
 

D.  불만과 항소 제기 (Grievances and Appeals)  

 

1.  학생들은 다음의 권리가 있다:  

     학생은 학교에 관련된 질문, 관심사나 불만에 대해 HCPSS에게 빠른 시일 안에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학생들은 다음의 의무사항이 있다:  

학생들은 빠른 시일 안에 알맞은 방법으로 항소 제기를 하며, 주어진 조치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E.  비차별 (Non-Discriminatory Practices)  

 

1.  학생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a. 학생들은 성희롱이나, 인종, 피부색, 국적, 종교적 믿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 연령, 성별, 결혼 여부나 성적 성향에 따른 혐오감/편견 그리고  위협/    

  시달림(bully)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b. 1974년도의 동등 교육 기회법에서는 동등한 교육을 제공하여 언어적 장애를  

    뛰어넘는데 필요한 도움을 학생들에게 주도록 하고 있다.   

 

2.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학생들은 학생, 교사, 기타 직원을 포함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F.  안전하고 면학적인 학교 환경  

 

1.  학생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  

 

학생들은 다양성과 공통성의 가치를 인정하는 안전하고 면학적인 학교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가 있다. 학생들의 권리는 법적 권리의 토대 안과 타인의 의무사항이 지켜질 때,  

존중되어야 한다.   



 

27 

 

2.  학생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이 있다. :  

 

학생들은 자신의 학업, 행동, HCPSS 정책, 학생 행동 강령, 및 자신의 행동에 따른 

조치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책임이 있다.  

 
G.  수색 및 압수 (Search and Seizure)  

 

1. 학생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학생들은 미국의 네번째 개정안에 따라 교직원에 의한 비적절한 수색 및 압수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안전하고 면학적인 학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HCPSS는 학생들 

과 그들의 소유물에 대한 정당한 수색을   미연방정부의 헌법과 다른 적용 가능한  

법에 따를 권리가 있으며, 항상 지켜져야 하는 학생 수색에 관한 일률적인 절차를 만들 

었다. (학칙 9260, 학생에 대한 수색 및 압수편) 

  

2.  학생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a.  학생은 학교 부지에 있을 때, 법이나 학교 시스템의 정책에서 금지하는 어떤 

물품도 소유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b.  학생은 주와 연방 정부의 법, 학교 시스템의 정책에 따라 정당한 이유로 수색 및  

압수를 하는 교직원에게 협조할 의무가 있다.  

 

 c.  학생들은 주와 연방 정부의 법에 따라, 학교 부지나 학교와 관련된 행사에서 

     경찰관이 수색이나 압수를 할 때 협조를 할 의무가 있다.  
 

H.  체포 및 심문 (Arrests and Questioning)  

 

1.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a.  체포  

 

학생의 체포는 가능한 한 학교 부지에서 멀리, 방과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 수업시간 중에 체포를 해야만 할 경우, 학교 교직원은 체포를 둘러싼 사실 

을 확인하고 즉시 학생의 부모나 가디언에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 (COMAR 

13A.08.01.12(a- c))  

 

 

 

 

 

 

 

i. 학교 부지 안에서의 체포는 체포되는 학생의 당황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를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COMAR 13A.08.01.12(d))  

 

ii.   체포되는 학생은 학교 부지 안에서 경찰로부터 심문을 받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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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체포된 즉시 학교 부지에서 이동되어야 한다. (13A.08.01.12(e))  

 

b.  심문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학교 부지에서 행한 범죄에 대한 심문이거나 학생을 즉시 

심문하는 것이 학생들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경우를 제외 하고는 

학교부지에서는 학생을 심문하지 않는다. 아동 학대나 아동 방치에 대한 조사를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 부지에서 학생을 심문하는 과정에 교직원 이 참석해야 

하며 심문에 대해 학생의 부모나 가디언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체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학생의 부모나 가디언의 허락없이 학생을 학교 부지 밖으로 데리고 가서 

심문할 수는 없다. (COMAR 13A.08.01.13(a, c))  
 
a.   위에서 언급한 규정들은 아동 학대나 아동 방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특정 규정들을 적용하게 된다. (학칙 1030, 아동 학대 및 방치편)  

 

2.  학생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  

 

학생들은 주 법 및 연방정부 법에 따라 세워진 가이드 라인에 따라 경찰관이 학교 

부지에서 하는 심문이나  체포에 협조를 할 책임이 있다. 

 

I.  학생 활동 및 학교 시설의 사용  

 

1.  학생들에게는 다음의 권리가 있다. :  

 

a.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은 참여를 규제할 수 있는 규칙 위반, 정책 위반에 

걸려있지 않은 한, 테스트나 오디션을 요구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선발 되었거나 

혹은 설정된 조건에 따라 학교 대항의 운동 경기를 포함한 과외활동 에 참여할 수 

있다.  (학칙 9070, 과외 활동을 위한 성적 자격 조건편 )  

 

b.    학생들은 학교가 후원하는 기관이나 클럽이나 후원하지 않는 기관이나 클럽에 

참여하거나 클럽을 구성할 권리가 있다.  

 

c.    학생들은 학교를 상대로 자신의 흥미, 생각, 제안들을 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할  

권리가 있다. 특히, 학생들은 학생 정부(학생 관리, student governance)를 형성 

하고 교육위원회에 대표자를 보낼 권리가 있다.  (학칙 2010, 학생 대표편)  

 

 

 

 

 

 

 

 

d.    학교가 후원하는 학생 단체 및 클럽은 교직원의 승인하에 학교 부지에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학교 행정자들에 의해 정해진 절차와 스케줄을 따라야 한다.  

 

       e.    학교의 후원을 받지 않는 학생 단체와 클럽은  동등 기회 법안에 따라 수업이 

              없는 시간 동안 다음의 조건으로 학교 부지에서 미팅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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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한 미팅은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시작을 하며, 학교 후원 단체나  

 클럽으로 취급 받지도 않고 학교를 대표할 수도 없다.   

   

 •   학교나 학교 시스템 직원에 의한 후원도 없으며 광고를 해 주지 않는다.  

 

 •   HCPSS의 직원이 이러한 미팅을 이끌지도 않으며, 참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팅이 학칙 10020인 학교 시설 이용편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열리지 않는 한 학교시스템의 직원이 감독차원으로 참석을 한다.  

   

 •   학교 시스템 직원은 비참가 자격으로만 종교 미팅에 참석한다.  

  
 •    이 모임들은 학교 안에서의 교육 활동의 질서에 방해가 되어서도, 될  

 수도 없다.  
 

 •     교직원이 아닌 자는 이러한 미팅을 이끌어 나갈 수도, 지도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으며, 정기적으로 참석할 수도 없다.  

  

 •   미팅을 위한 장소 제공에 필요한 금액 외에는 공금을 사용할 수 없다.  

  

 f.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학생은 학교 시스템에서 세운 가이드 라인을 따라 시민 적, 

교육적, 사교적 프로그램,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및 정치 단체의 미팅과 종 교 

집단의 미팅으로 인하여 학교와 무관한 목적으로 학교 부지를 사용할 수 있 다. 

청소년 활동은 이러한 가이드 라인 아래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를 둔다. (학칙 11111, 

학교 시설 사용)  

 

 g. 학교 부지에서 소집할 수 있는 학생 단체의 권리는  단체의 목표에 맞는 자격을 갖춘 

모든 학생들에게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에 맞을 때에 주어진다.  단 체의 특정 

목표에 맞기 때문에 학교에 재학중인 어떤 학생이든 자신의 임의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룹 멤버의 결정에 따라 비밀스럽게, 비개방적으로, 혹은 하워드 카운티 

공립학교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 중 멤버를 선출하는데 있어 

자기들끼리로만 구성되고 계속하기 위해 끼리끼리 계속 이끌어가는 단체들 은  

공립학교의 어떤 건물이나 부지에서도 활동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COMAR 

13A.08.01.09)  

 

2. 학생들은 다음의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a. 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단체의 활동을 모든 학생들에게 개방해야 한다. 

 

b. 학생 단체는 자신들이 사용하는 학교 물품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c.  학생들은 학생 활동 프로그램을 위하여 모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책임이 있다. 

 

d. 학생들은 학생회를 통하여 자신들이 학교 행사들에 참여할 수 있게 할 책임이 있다.  

 

e. 학생들은 학교 시설을 안전하게, 책임감 있게, 또한 학교 시스템의 가이드 라인 및 

절차에 맞추어 사용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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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학생들은 공공 시설 파괴를 목격하게 되었을 때, 교직원에게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 

 

J.  학생의 표현 

 
1.  학생들에게는 다음의 권리가 있다. 

 
미 합중국 제1 개정안은 연설, 종교, 평화로운 집회, 불만 사항을 바로 잡기 위하여 정부 
에게 탄원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제1 개정안은 공립학교 학생들 
에게도 적용이 된다.  하지만,  제1 개정안에서의 학생들의 권리는 독특한 학교 환경에  
기초를 두는 것에 국한되어 있다. 어떤 형태의 의사 표현과 행동은 너무나 악영향을 끼 치는 

것임으로 금지되는 것도 있다. (교육 조항 § 26-101)  

 

a. 학교 후원 출판물  

 

학교 후원을 받아 학생에 의해 쓰여지는 출판물에 대한 권리는 합법적인 교육  

문제와 관계가 있는 한 학교 관계자의 제약을 받는다. (Hazelwood School  

District v. Kuhlmeier, 484 U.S. 260 (1988))  

 

b. 문학작품의 배포  

 

       문학작품 배포에 관한 권리는 학교를 질서 정연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권리 와 

동일하다. 학교 당국자는 문학 작품 배포 시간, 장소, 배포 방법을 규제할 권 리가 

있으며, 학교 지역 사회를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고 다른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미리 통보를 받고자 할 수도 있다. (학칙 9030, 출판/의사 소통편)  

 

c.  집회   

       제1 개정안은 집회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학생들에게 부여하고 있다. 학교 

당국은 학생 및 학생 그룹이 만나는 시간, 장소, 방법들에 대하여 적합한 교육 목표 

한도 내에서 적당한 선을 그을 수도 있다. (Epperson v. Arkansas, 393 U.S. 97 

(1968))  

 

d.  상징적 표현  

 

       학생들은 학교 활동이나 학교 규칙적인 운영을 손상하지 않는 한, 단추나 완장을 

사용하여 상징적 표현을 나타낼 수 있다.  

 

 

 

 

 

e. 복장 및 용모  

 

         학교 교직원들이 단정한 복장 및 용모를 갖추도록 학생들에게 권고는 하되, 

공립학교는 복장 그리고/혹은 용모가 교육적인 과정을 위험하게 하거나 방해 하지 

않는 한, 학생들의 복장 그리고/혹은 용모를 규제하지 않는다.  (학칙 9210 드레스 

코드편과 이 핸드북에 수록된 드레스 코드 섹션을 참조)  

 

f. 애국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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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와 학생들은 매일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를 해야 한다.  하지만,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 기타 애국심을 발휘하지 않고자 하는 학생이나 교사는 제외 될 수도 

있다.  (교육 조항 §7-105(c-d))  

 

g. 종교 

  

       학생들은 학교 수업이나 활동이 없는 시간에는 방해를 받지 않고 기도를 할 권리가 

있다. 학생들은 존중을 받으며 종교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부가적인 권리가 있다. 

(학칙 3000, 종교적 준수편; 학칙 8070 종교와 종교적 자료편)  

 

 

 2.  학생들은 다음의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  

 
a.  학생들은 자신의 표현 방식이 타인의 권리를 참해하지 않거나 학급이나 학교  

절차를 깨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신의 행동을  규제할 의무가 있다.  

 

b.  학생들은 타인이 자신의 관점과 다를 수 있는 저마다의 관점을 가질 권리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c.  단정한 복장과 용모는 학생과 학부모의 책임이다.   

 

K.  학생 기록  

 

1.  학생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a.  연방 정부 및 주 법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학생 자신의 교육 기록을 검토할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기록들을 기밀에 부치며 부정확한 학교 기록들을 수정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b.  장애 학생의 학부모는 IDEA 2004에 설명되어 있는 바와 같이 부가 권리가  있다.   

(학칙 9050, 학교 기록과 기밀성편)  

 

2.  학생들은 다음의 의무 사항을 지켜야 한다.:  

 

a.  학생들은 정확한 학교 기록을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을 깨닫고  자료들의 수집에 

   협조해야 할 책임이 있다.  

 

 

 

 

b.  학생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학생 지도 및 관련 서비스를 적절히 사용할 책임이 

   있다.  

 

L.   보급 (Dissemination)  

 

1.  이 학칙은 매 학년도의 첫 분기 동안 혹은 필요할 때마다 학생, 교사, 행정 담당자, 

     학부모, PTAs, 학교 자문위원회 및 다른 자원 봉사자들을 포함한 학교 커뮤니티의 모든 

멤버들에게 보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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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학칙은 매 학년도의 첫 분기 동안 새 학년으로 올라가는 모든 학생들과 새로  

      들어오는 모든 학생들에게 형식을 갖추어 소개되며 설명되어야 한다.  

 

 M.  종교 의례(정책 전부를 보려면 교육 이사회 정책 #3000 참조) 

   

   1. 학교 관료들은 졸업식 때 기도하는 순서를 의무화 하거나 계획하지 못할 수 있으며 

    종교적 학위 수여 행사를 계획하지 못할 수 있다. 

 

   2.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절차가 아니고서는 수업 기간 중에 종교적 의무를 행하기  

    위한 편의를 요청할 수 없다: 

    a.  부모님이 교장 앞으로 요청 서한을 가능한 학년 초에 제출한다. 

    b.  교장은 이 요청 서한을 교육청의 평등보장실(Office of Equity Assurance)로 보 

     내 검토를 받는다. 

    c. 납득할만한 편의를 승인 받을 때 학교를 벗어나는 것 까지 허락받았다면 이로  

     인한 출석은 합법적 결석으로 간주된다. 

    

   3. HIV/AIDS 예방 수업 그리고 5~8학년에서 다루는 가족 생활과 인간의 성 단원에  

    대해 부모님의 서면 요청이 있으면 수업에 참여하지도 된다는 것을 매릴랜드 주 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필수 교과과정은 반드시 들어야 한다. 

 

   4. 학교 주관의 종교 클럽은 비학교 후원 클럽으로 간주되며 신청 후 교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학교 건물 내에서 수업 시간이 아닐 때 모임을 가질 수 있다.  

    교직원은 관찰 차원에서 참석을 하되 참여자나 모임 인원 차원은 아니다. 

 

   5. 학칙 9210, 복장 규정편에 의거하여 학생들은 종교 의식의 일환으로 복장을 갖출 수 

    있다. 어떤 특정 복장(예를 들어 체육복 등)을 종교적 이유로 입지않게 해달라는  

    요청 같은 것은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N. 정보 제공에 대한 보상(학교 행정책임자들로부터 지침을 얻을 수 있다.) 

  

 학교 행정책임자들은 때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자들을 찾아내기 어려울 때가 있다. 어떤 행동  

 이 학생들이나 교직원 혹은 학교 전체의 안전에 위협이 될 때, 또는 면학 분위기를 크게 헤칠 수  

 있을 때,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자에 대해 교장이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은 적절한 일이다. 이  

 경우, 행정 책임자들은 학교 행정실(Office of School Administration)의 지침을 따르게 된다.   

 

 

 

 

  IX.  적절한 컴퓨터 사용 안내 
   (전체적인 학칙은 교육 이사회 정책 #8080, 적절한 컴퓨터 사용 안내편을 참조) 

 

  A. 다음과 같은 규칙들이 컴퓨터 테크놀러지를 사용하는 학생들에게 적용된다: 

 

  1. 학생들은 학교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2. 학생들은 과제 완성을 위한 경우에 요구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집 전화번호, 주소, 혹은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같은 개인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요구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학생의 신상 정보가 올려져야 한다거나 전송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모님의 서면 동의가 



 

33 

   요구된다. 
 

  3. 학생들은 각자에게 부여된 구좌를 사용하며, 허용된 네트워크 자료에만 접속해야 한다.   

 

  4.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만들거나, 접속하거나, 다운로드 받거나, 저장 또는 파일, 메세지, 

이미지등을 프린트해서는 안된다: 

 

   a. 신성 모독, 외설, 무기사용, 폭력등을 묘사.  

   b. 담배, 마약, 술 및 기타 불법적인 또는 위해가 되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부추키는 것.  

   c. 성에 관한 메시지를 포함하는것. 

   d. 노골적인 성표현이나 외설. 

   e. 갱 조직 가담을 묘사하는것. 

   f. 신분 파악이 가능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 시키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언어나 상징들을 포함하는 것. 

   g. 학교 활동에 또는 학교 운영 질서에 심대한 혹은 물질적인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 

   h. 무례하고 불손한, 또는 예절바른 화법이나 태도에 어긋나는 정중치 못한 표현들.  

   i. 학칙 1040, 안전한 학교 환경편을 어기는 괴롭힘, 사이버상의 괴롭힘, 희롱, 협박 등을 

조장하는 것 

 

 교사의 지도 하에 교육적 리서치를 수행하는 학생에 한해서 합리적인 예외가 주어질 수 있다. 수행 

 할 리서치의 성향과 그와 관련된 파일 타입에 접속/생성하기 위한 특별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   

 

  5. 학생들은 교직원 허락이 없이는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다. 

 

  6. pre-K 부터 8 학년까지는 독자적 인터넷 검색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들이 검색하는 것은 

   승인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한정되어야 한다. 

 

7. 독자적인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경우(섹션 II.B.8 참조), 학부모 허락이 필요하며 학부모/  

가디언과 학생 모두 인터넷 사용 허가 양식에 서명해야 한다.  이 허가서에 서명함으로  

학생은 학칙 8080의 내용과 그 절차, 그리고 사용자 안내 규정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규정 하에서 독자적 접속이 허용된 학생은, 수업 시간이 아닌 때에 학교와 관련된 목적으 

로 개인 이메일 접속을 위해 학교 시스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 (표준 D와 E 주목) 

 

 

 

 

 
 

  8. 학생들은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 웨어에 관계된 장비들을 교육적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9.   학생들은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 웨어 그리고  관련 장비들을 적절히 다룬다.  
 

  10.  학생들은 교사가 있을 때에만 컴퓨터실에 들어 간다.   
 

  11.  학생들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컴퓨터를 작동한다. 
 

12.  학생들은 컴퓨터실에서 승인된 소프트웨어만 사용한다.  
 

13.  학생들은 교사나 행정 담당자의 지침이 없는 한 학교 시스템 시설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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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않는다.  
 

  14. 학생들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관련해서 어떤 승인받지 않은 도움을 주거나 받아서  

   는 안된다. 
 

15. 학생들은 학습 목표에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정보만 입수할 수 있다.   
 

16. 학생들은 학교나 다른 학생에게 속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복사하지 않는다.  
 

17. 학생들은 허락을 받고만 자신의 것을 프린트할 수 있다.  
 

18. 학생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공간을 깨끗하게 사용한다.  
 

19. 학생들은 자신의 전자 파일에 대한 책임이 있다.  

 

20. 학생들은 수업시간중에 오작동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보고를 한다.  
 

21. 학생들은 채팅룸을 사용하지 않는다. 
 

22. 학생들은 컴퓨터실에서 음식, 음료수, 껌이나 캔디를 먹지 않는다. 
 

 

  B. 규칙 위반 
 

  1. 이 규칙에 대한 위반 혐의가 있을 때에는 그 위반 사실이 담당 학교장이나 감독자에게 보고 되고 

검사를 받게 된다. 

 

  2. 학교장이나 시스템 관리자, 또는 보안 관리자는 위반 혐의 사실을 적절하게 조사할 수 있다.  

 

3.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협박, 스토킹, 희롱 등),  보안 관리자에게 연락이 취해지며 

시스템 관리자와 협력하여 조언 및 수사 책임을 지게 된다.  

 

4. 만일 규칙 위반을 했다고 결정되면, 학생은 하워드 카운티의 학생 행동 강령 (Student Code  

of Conduct)과 학칙 9200, 처벌편에 의거하여 처벌될 수 있다.  

 

 

 

 

 

 

 X. 교양 
  (전체적 내용은 교육 위원회 정책 #1000 을 참조할 것) 

 

  학생들과 학교의 종사자들, 부모님, 자원봉사자, 기타 일반인들 사이의 서로 존중하고 예의있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학업이나 업무 완수에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한다. 

 
   A.  모두에게서 기대되는 행동: 모든 학생, 학교 시스템 종사자들, 부모님, 자원봉사자, 일반인들에게서  
       기대되는 행동은 다음에 열거한 내용들에 제한되지 않는다: 

 

 언어,  품행, 행동 면에서 존중과 예절을 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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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한 음성 톤과 소리  

                                                                     

                                                             2009-2010 학부모를 위한 지침서  

                                          학생 행동 강령             

 적극적이면서도 존중하는 마음으로 듣기  
 문화적 차이에 대해 존중하며, 인정하기 
 다른 사람의 개인적, 문화적, 영역적인 권한 존중하기 
 언어적 의사소통 장치를 적절하고 예의바르게 사용하기 
 서면으로 의사소통 할 때 적절하고 예의바르게 하기 

 

   B.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 모든 학생, 학교 시스템 종사자들, 부모님, 자원봉사자, 일반인들에게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은 다음에 열거한 내용들에 제한되지 않는다: 

 

 버릇없고, 모욕적이고, 저속한 언어/행동 
 억지스런 무리한 요구 
 주제넘은 그리고/혹은 방해되는 태도 
 성질 부리는 것 
 희롱 및 윽박지름 
 협박 그리고/혹은 학대에 가까운 제스처 및 태도 

 
C. 무례한 행동에 맞닥뜨렸을 때 취할 단계 
 
 1. 상대방과 타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2. 협조적 동의가 잘 안되어 문제 해결이 어려우면, 상대방에게 해당 학칙을 인용하면서 상대방  

과 상호 교류를 그치며 그 상황에서 벗어나겠다고 통보한다. 
 

3. 특정 상황 그리고/혹은 행동에 대해 다루는 학칙 및 절차가 여러가지 있다. 경우에 따라 적절  
 한 정책 혹은 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학칙 1000 에 포함된 리스트 참조) 
 
4. 해당 이슈가 다뤄진 학칙이나 절차가 없는 경우, 어느 한 쪽이 교장/감독관에게 통보한다.  
 교장/감독관은 양쪽이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 여기서 도움이란: 
 
 a.  교장/감독관과 양쪽이 다 만나서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 
 b. 중재받도록 추천(평등 보장실을 통해) 
 c. 보다 도움이 필요하면 적절한 행정 감독관에게 추천  
 

  
   
                               
    

 

 

하워드 카운티 공립학교 시스템 (HCPSS)은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면학적인 환경에서 교육을 받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정책들은 공정하고 일관된 방향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Board of Education)는 규율 방침의 틀로서 모든 행동 및 규율에 관한 정책을 뒷받침해 주는 
학생 행동강령 (Student Code of Conduct)을 제정하였습니다.  모든 하워드 카운티 공립학교 학생들은 학생 
행동강령의 내용을 알고 지켜야 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학생행동강령을 자세히 읽으시고 자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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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노력할 때 모든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는 안전하고 면학적인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바람직한 행동 

 
하워드 카운티공립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다음과 같이 행동하기를 바란다:  

 학습활동에 참여하고 학습과제를 진지하게 여긴다. 
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  타인의 개인권리, 민권 및 소유권을 존중한다. 
  수업에 정기적으로 정시에 출석하며, 학습준비를 

한다. 

 정해진 시간 내에 과제를 마친다. 
 언쟁이나 신체적인 충돌 피하는 대안을 찾는다. 
 예의 바르게 말한다. 
   복장을 단정히 한다. 
  자제력을 보인다. 
  타인과 협력한다 
  도덕적인 행동을 한다.  
 

  관된 행사  

위반행위 및 처벌 

학생 행동강령 위반의 범위는 교내, 학교와 관련된 행사  수행시, 그 밖에도 관련 학생이 HCPSS 권한하에 있 을 

때에 일어난 행동에 적용됩니다. 교외에서 발생한 일이라도 학교의 교육이나 행정에 혼란을 야기시키는 행 위에 

대해서는 규율 처벌을 할 수 도 있습니다.  

아래 열거된 처벌와 아울러 과제나 학과목의 학점에 대한 감점을 추가할 수도 있으며 손해나 손실에 대한 배 

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법 집행 관계자가 개입될 수도 있습니다. 
 

I. 
교직원/학교장에 

의한 처벌 

II. 
학부모/보호자 관여 

III. 
학생 수업시간 

재배정 

IV. 
정규 학교 활동 

으로부터의 제외 

V. 
퇴학 

선택 사항들 
 훈육 
 수업 중단 

또는 퇴실 
 특권 상실 
 교사/행정관

과 
    학생과의 면담 
 학부모와 연락 

선택 사항들 
 학부모와 전화 통화 
 학부모에게 서면으로 

통지 
 학부모와 면담 
 학부모가 학생과  

학교/수업 동반 
 
학부모에게 필히 통보함 

선택 사항들 
 근신 
 교정 청소 
 단기 학습실 
    (Contract room) 
 교내 정학 
 토요일 학교  
 
학부모에게 필히 통보함 

선택 사항들 
 출입제한 
 정학 
 야간수업 권장 
 대안교육프로그램

에 배치 
 
학부모에게 필히 통보함 

 
학부모에게 필히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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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정의 처벌범위 

무단 결석  
학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이며/이거나 타당한 이유를 입증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서면 통보 없이 하루의 일부나 하루를 결석(학칙 9010 조) 

I 에서 III 

음주 위반 
모든 종류의 알콜 성분 물질의 사용이나 소지, 원료로 쓰기 위한 소지, 판매, 운반, 혹은 

배포할 의도로 소지하는 것을 모두 포함 (학칙 9230 조) 

IV 에서 V 

방화/화재 학교 건물 또는 학교 재산에 방화, 방화 보조 또는방화 시도. IV 에서 V 

괴롭힘, 
사이버상의 
괴롭힘, 희롱 
혹은 협박 
 

학생이나 교직원의 교육적 혜택, 기회, 성취나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웰빙을 크게 
방해함으로서 부적당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의도적인 언어 내지 신체 행동 혹은 전자 
커뮤니케이션. 인종, 출생지, 결혼 상태, 성별, 성적 경향, 성적 정체성, 종교, 조상, 신체적 
특성,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적 지위, 신체적 혹은 정신적 능력이나 장애등과 같은 실제 
혹은 인지적인 개인의 특성이 동기가 되었거나, 협박 또는 심하게 괴롭히는것; 교정에서 
학교 활동이나 이벤트 중 발생하거나 스쿨버스에서 발생한 경우; 학교 혹은 일터의 질서 
규범을 사이버상의 괴롭힘, 희롱 혹은 협박을 통해 상당히 어지럽히는 행위 (학칙 1060 조, 
1040 조) 

II 에서 V 

버스 내의 
비행 

스쿨버스 내에서 학교 규정이나 버스 운전자 규칙의 위반 또는 안전한 학생 통학을 방해. I 에서 IV 

시험/학업  
부정행위 

시험에 관해 부적절한 출처로부터의 정보 입수 혹은 제공. 학생이 법 2700 조항과 시험관의 
지침서, 시험행정및 집행관 지침서, 핸드북, 메모 또는메릴랜드 교육청이나 학교 시스템의 
관련 서류들에 있는 정보, 규칙, 지침이나 절차에 의거하여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한 경우. (“표절행위”도 참조) (학칙 8120 조) 

II 에서 IV 

컴퓨터/전자

통신  오용 

인터넷/인트라넷의 접속을 위해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터넷/인트라넷 계정을 허가 없이 
사용; 부적당한 웹사이트 접속; 웹사이트, 인터넷/인트라넷 계정 및 인터넷/인트라넷 
자료의 오용 

I 에서 V 

수업 결강 수업 혹은 학교 활동에 불법적인 결석. II 에서 IV 

명예훼손 
개인 또는 특정집단에 대한  품위 손상으로 명예를 훼손시키는 거짓 또는부당한 
진술/주장을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하도록 부추기는 행위.(학칙 1040 조) 

II 에서 IV 

재산  
훼손/파괴 

학교나 타인의 소유 재산물의 손해, 훼손 또는 파괴(낙서 포함). I 에서 V 

차별대우 
인종, 피부색, 신념, 국적, 종교, 신체 및 정신적인 장애, 나이, 성별, 배우자 상태, 신체적인 
특징 혹은 성적인 성향에 근거한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대우. (학칙 1010 조) 

II 에서 V 

어른에게 
무례함 

학교 내의 교사, 직원 또는어른에게 부적당한 발언이나 행동. I 에서 IV 

수업 방해 학습 환경내에서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위나 복장. I 에서 V 

훼방을 선동 
하거나 참여 

학교 밖에서 생긴 일을 포함하여, 교내 활동의 안전과 질서환경을 방해하는 행위나 복장. I 에서 V 

약물 위반 
모든 흡입제, 마취제; 처방/비처방 약물, 유사 약물(look-a-likes), 마약으로 취급되는 약물; 
또는약물관련 도구를 소지하거나 사용 (판매, 제공,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추정 
소지한 경우도 포함). (학칙 9230 조) 

III 에서 V 

금품 
강요/폭력/ 
갈취 

무력, 공포, 협박의 부당한 방법을 통해 타인의 소유물을 동의하에 또는 동의 없이   
획득하는 일. 

IV 에서 V 

처벌의 
불이행 

근신, 단기 학습실, 토요일 학교, 정학 및 또는 처벌 처벌에 대한 불이행. I 에서 IV 

허위경보/폭
탄협박 

화재 또는 다른 재난에 대한 허위신고, 911 악용, 폭파 위협, 소화기 방사. IV 에서 V 

싸움 두 명 또는 그 이상의 학생이 개입한 신체적인 접촉을 동반한 적의있는 대결. III 에서 V 

폭죽물/폭발

물 
폭죽, 연막탄, 조명탄, 가연물이나 폭발물, 또는 상품과 물질의 혼합물을 소지, 
사용하며/하거나 혹은 이를 사용하여 협박함. 

IV 에서 V 

위조 남을 속이는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사용, 조작 혹은 모조. I 에서 IV 

도박 돈이나 소유물을 사용한 내기 I 에서 IV 

갱 조직에 
관련된 행동 

교내에서나 학교 행사 때에 갱에 관련된 행동에 가담. 다음과 같은 행동들이지만,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갱에 관련된 옷이나 “색깔”의 착용, 갱 표시를 나타내는 
낙서를 사용하여 시설을 파괴, 갱 가입을 표시하는 문신 노출, 갱 회원 모집에 
가담. (학칙 1040 조) 

II 에서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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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교정 이탈 

학부모 혹은 응급 연락 카드에 기재된 사람의 서면이나 구두 허가 없이 정규 수업시 
간에 교정 이탈. 

III 에서 IV 

호출기/핸드폰 위반  학교 출석시간 중  호출기/핸드폰 혹은 기타 이동 통신 장비를 사용. II 에서 IV 

직원에 대한 신체적 
공격 

직원이 싸움이나 다른 혼란을 일으키는 상황에 개입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교정에서 
또는 학교 후원 행사에서 학교 직원에게 신체적 접촉을 수반한 폭력을 직접 가하는 
행위. (학칙 1040 조) 

IV 에서 V 

학생 혹은 타인에 
대한 신체적 공격 

교정에서 또는 학교 후원 행사에서 학생 혹은 학생이 아닌 타인에게 신체적 접촉을 
수반한, 불편한 기색의 공격적인 행위. (학칙 1040 조) 

IV 에서 V 

표절 행위 
책, 신문, 잡지나 그 밖의 다른 인쇄물이나 비인쇄물을 글의 출처나 저자에게 
크레딧을 주지않고 학문적인 이득이나 상을 받기 위한 의도로 허가 없이 복사. 

II 에서 V 

불경한 언어 사용 저속한 언어나 저주, 욕설, 불경스런 언어 사용. (학칙 1040 조) I 에서 IV 

학교 규칙 준수 거부 학교 규칙, 규정, 방책, 및 절차를 따르지 않는 행위 I 에서 V 

성적 행위 합의상의 성행위를 포함하여, 성적인 성향을 띄운 행위; 외설물을 소지. I 에서 IV 

성희롱 
학생의  학습, 공부, 작업, 수행 능력 혹은 학교 활동에의 참여를 방해하거나, 개인의 
계약 조건 또는 학교 시스템과 맺고 있는 직원/관계상 특권을 방해하는 불쾌한 
성적인 성향을 띄운 행위. (학칙 1020 조) 

II 에서 V 

스토킹 
상대에게 심각한 신체 상해 또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야기하려는 의도로 접근하거나 
따라 다니는 것을 포함하여, 제 3 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나 사망을 야기시킬 수도 
있는 악의적인 일련의 행동들. 

IV 에서 V 

지각 
학교나 수업에 늦는 행위; 학생이 수업일/수업시간 시작시에 학교/교실에 있지 않음. 
(수업에 20 분 혹은 그 이상 늦을 경우는 한 번의 결석에 해당; 1 시간 이상의 지각은 
반나절 결석에 해당) (학칙 9010 조) 

I 에서 IV 

절도 주인의 허락 없이 또는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타인의 소유물을 탈취하거나 획득. II 에서 V 

직원에 대한 위협, 
육체/언어를 사용 

직원에게 신체적인 해를 입히려는 의도를 언어나 행동으로 표현. 
IV 에서 V 

학생에 대한 위협, 
육체/언어 사용 

다른 학생이나 단체의 학생에게 신체적인 해를 입히려는 의도를 언어나 행동으로  
표현. 

IV 에서 V 

담배 담배나 담배 제품의 사용 및 소지. (학칙 9240 조) III 에서 V 

불법 침해 

학교 소유지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자, 학교 소유지 사용 허가나 출입이 부인되었음 
을 알리는 법적 통보를 사전에 받은 자 혹은 학교 소유지를 떠나도록 통보를 받았 
으나 학교 소유지에 남아있는 자들이 학교 소유지에 출입하는 행위. 또한 제한 출입, 
정학, 퇴학 기간동안 허가 없이 학교 소유지에 출입함도 포함된다. (학칙 3020 조) 

II 에서 V 

비협조적인 행동 
직원의 타당한 지시를 의도적으로 따르지 않거나 학교 또는 수업활동의 협조적 
참여에 대한 의도적인 거부. 

I 에서 IV 

무기 위반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물체나 도구를 소지 하거나 타인을 해치는 의도로 사용함.  모든 
총기류, 칼 및 특정상황에서 무기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유형 또는 숨겨 놓은 모든 
도구를 포함함. 무기는 학교 소유지, 스쿨버스, 학교 소유지에 있는 잠겨있는/ 잠겨있 
지 않은 자동차 안에서, 또는 학교가 주최하는 활동들에서 금지됨. (학칙 9250 조) 

IV 에서 V 

 

계획적인 소동 

학교의 행사, 행정이나 수업의 질서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학교 소유지, 
스쿨버스, 학교와 관련된 교외 행사에서 학생, 직원, 합법적인 참여자에게 신체적인 
손상을 입히겠다는 협박 행위. 학교나 직원의 직장밖에서 협박이 발생하는 경우이면, 
집에 있는 학생이나 직원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신체적인 손상을 입히겠다는 협박 
행위. (학칙 3020 조)   

IV 에서 V 

신참자 골탕먹이기 
어느 기관에의 가입이나 관련 혹은 회원 자격을 유지하게 하는 목적으로 타인에게 
의도적이거나  무모하게 행동함. (학칙 3445 조) 

IV 에서 V 

심한 노출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노골적으로 또는 음란하게 노출. II 에서 IV 

반항  권위직에 있는 사람의  타당한 지시에대해 불복종하거나 거부.  III 에서 IV 

 
참고: 교육 위원회가 어떤 특정한 행동에 대하여 특별법을 적용했을 경우, 그 법에 대한 조회문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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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 행 위 에  대 한 처 벌  

학생이 학교의 학습환경을 방해하는 상황에 연루되어 있을 경우, 학교 직원은 적절한 행동을 취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학생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를 결정할 때, 다음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사건의 심각성 

 학생의 이전 위반행위 및/또는 동일한 혹은 비슷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 위반행위가 타인의 책임/권리/특권/소유를 손상시킨 경우인지의 여부 

 위반행위가 타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지의 여부 

 학생에게 개별 특수 교육계획서(Individualized Education Plan) 또는 504 플랜이 있는지의 여부 

 위반행위와 처벌 조치간의 합당한 관계성 

 학생의 나이에 적절한 처벌 조치 

 교육위원회의 법에 명시되어 있는 특정한 처벌 
 

대안교육 프로그램 

대안교육 프로그램은 정규 교육환경에서의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되었다. 대안교육프로그램중의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 야간학교: 무기 정학을 받은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육 프로그램; 졸업요건을 만족시키기위한 대안책을 필요로 하는 높은 
연령의 학생들에게 다수의 원학점 과목도 제공한다. 

 
 게이트웨이 프로그램: 홈우드 센터에서 실시되는 대안 교육 프로그램으로, 현저한 행동 및 학습 장애로 인해 정규 학교에서는 

자신들의 필요를 취득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되었다. 
 

 통로(Passage)프로그램: 홈우드에서 실시되는 대안 교육 프로그램으로, 배정되었던 곳에서 하워드 카운티 공립학교 
시스템으로 복교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또한 임시대안 교육 환경 (IAES)이 필요한 장애 학생들에게도 제공된다. 
 

 단기 학습실 (Contract Room): 학생은 학교 내에서 단기적으로 배치를 받으며, 교직원의 감독하에 빠진 수업을 보충하고 

향후 징계처벌를 받지 않도록 계획을 세운다. 

 

 교내 대안 교육프로그램- 종합 학교 내의 교육 대안 프로그램으로서,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학문 및 행동 교육 지원, 갈등 
해소법, 분노를 다스리는 법, 사회생활 기술 강의, 집중적인 사례관리 서비스, 가족을 위한 향상된 봉사활동과 지원 서비 스 
등을 제공한다. 

 

 토요 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프로그램으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처벌이며 정학의 대안 처벌 로서 

특히 출석이나 품행에  관련된 문제일때 해당된다. 

 

체벌 -교육위원회는학교 규칙을 시행하거나 지도 방침의 유지를 위해 학생의 신체에 벌을 주거나 과도하게 신체적 불편감 을 
주는 것으로 규정되는 체벌을 금하고 있다. 
 

근신은 수업일 중, 수업 전, 방과 후 혹은 토요일에 직원의 감독 하에 학생을 학교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출입제한 - 본 규정에 따라, 학생은 학기 중에만 학교 소유지에 출입할 수 있다. 
 
정학- 어떤 사유로 인해 특별한 기간 동안 학생에게 학교나 수업 출석의 권리를 주지않는 것이다. 

퇴학은 학생을 특정기간 동안 혹은 영구적으로 학교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교육감이나 그의 지명 대리인에 의해 

퇴학여부가 결정된다. 

 

본 방침에 따른 규정 및 절차의 사본은 학교 시스템의 홍보과로 연락하시거나 시스템 웹 사이트 www.hcpss.org 를 방문하시면 얻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사본을 받기 원하시면 (410) 313-6682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하워드 공립학교 시스템은 직원 채용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일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신조,  출신국가, 종교,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 연령, 성별,  결혼 여부, 혹은 성적 성향을 이유로 인해차별하지 않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10910 Route 108, Ellicott City, MD 

21042 에 위치한 하워드 공립학교 시스템의 평등권 보장 사무실에 연락을 하시거나 410.313.665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워 드  카 운 티  공 립 학 교  시 스 템  
10910 Route 108 ●Ellicott City, Maryland 21042 ● (410) 313-6600● www.hcpss.org 

http://www.hcps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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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 훈육 방침 
 
A. 훈육 방침 (전체적인 정책을 보려면, 교육 이사회 정책 9200 을 참조할 것) 
 

  I.  학생 행동 강령의 위반 –  조사  

 

A.  학교장은 의심되는 학생 행동 강령의 위반을 빠른 시기에 조사하고 사건 전말에 관한 보고 서를 

작성한다.  

 

B.  조사 완료시 학생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나타나면, 학교장은 이 정책의 조항인 학 칙 

9020(학생의 권리 및 책임) 및 학생 행동 강령에 따라 처벌 조치를 결정한다.  

 

C.  학교장에 의해 임명된 직원은 사건 보고서의 자료를 학생 기록 운영 시스템에 입력한다.  

 

D.  학생의 행동 위반을 설명하는 사건 보고서의 복사본이 학생의 학적부에 보관된다.   

 

II.  제적시키지 않는 훈육 조치 (Non-exclusionary Consequences)   

 

A. 교직원/행정상 대처 및 비공식적 근신 
 

    교사나 학교장은 미비한 행동 위반을 학부모에게 통보하지 않고 학생과 처리할 수 있다. 이러 한 

처리들에는 구두 경고, 단시간의 타임 아웃, 특권 보류, 학생과 교사/교장의 면담, 학교 수 업일 

동안의 비공식적 근신들이 포함된다.     

 

B. 학부모 참여  

 

많은 행동 위반은 부모와의 연락이 필요하다. 연락이 필요한 경우, 부모에게 즉시 비행 사실  을 

알려야 한다. 학부모와의 대화는 전화, 서면 통보, 이-메일, 학생, 학부모의 면담 등을 통  

한 여러 형식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C. 공식적 근신 및 토요 학교를 통한 학생 시간의 재할당  

 

1.  어떤 행동 위반은 공식적인 근신이나 토요 학교 같은 방법을 통하여 학생의 시간을 재할당  

한다.  이것은 학생의 행동이 정학보다 낮은 단계의 징계을 받을 때에 해당된다.  

 

2.  적어도 근신이 시작되기 하루 전, 공식적 근신을 받은 학생의 학부모에게 정해진 수업  

시간 외의 근신에 대한 서면 통보를 한다. 근신 조치를 한 교직원은 서면 통보의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근신에 대한 서면에는 근신의 이유, 날짜, 근신의 시작과 종결 시간이 들어있다.    근신을  

 준 교직원이 서면 통보서에 서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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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모는 서면 통보서에 서명을 한 후, 근신을 준 교직원에게 반송한다.  교직원은 서면  

 통보서 복사본을 학생 훈육 파일에 보관한다.  

 

5.  토요 학교를 포함하여 학교 수업 시간외에의 근신을 받은 학생의 교통 문제는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  

 

6.  만약 학생이 근신 기간을 잘 마치지 못하고 학부모도 근신을 준 교직원에게 연락을 하지  

못한 경우, 학생은 학교장에게 넘어가고 부가 근신 조치를 받을 수 있다.   

  

7.  토요학교 근신은 다른 근신들에 비해 더 중한 근신 처벌이다. 학생을 토요 학교로 보낸  

교직원은 위에 적힌 절차를 따라야 한다.  

 

III. 정규 학교 생활에서의 제외: 대안 교육 환경   

 

 다음에 나오는 규정은 특수 교육을 받거나 504 플랜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과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A.  교장이나 그의 지정 대리인 및/혹은 지정 교육청 직원은 학생을 대안 교육환경으로 보낼 수 

있다.  
 

B.  학생이 대안 교육환경으로 보내졌을 때, 학부모의 협조를 받도록 온갖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학생 그리고/혹은 학부모가 이러한 배치에 동의를 하지 않을 때, 교육감/지정 대  

  리인은 학생을 대안 교육 환경으로 보낼 권리가 있다.   
 

C.  대안 교육 환경에의 배치 기간은 학교장이나 교육청 직원이 결정한다. 
 

D.  학생이 지정된 환경에 도착하기 전까지나 학생을 보내는 학교에서 필요한 조치(예: 과제  

  완성)를  다 완료할 때까지 학생을 보내는 학교에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E.   대안 학교에서의 필수 요건을 만족스럽게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생은 부가적인 훈육 조치  

 를 받게 된다.  
 

 IV.   십(10)일 미만의 정학 (학교 내 및 학교 밖)  
 

다음에 나오는 규정은 특수 교육을 받거나 504 플랜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과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A. 일반 조항  
 

1. 학생은 심각한 위반 행동으로 인해 학교에서 정학을 당할 수 있다. 학교장은 위반 요  

인에 대해 연속 10일까지 정학(학교 내나 밖) 시킬 수 있다. 학교 내에서의 정학은  

가능한 훈육 처벌 조치의 범위안에서 주어짐으로, 학교 밖 전학보다 덜 심각하게 고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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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내 정학은 학교 밖 정학과 동일하게 조치되어야 한다. 이것은 학교 내 정학에 대  

 한 기록, 학교내 정학의 보고나 학부모 통보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훈육 기록 보고의 

지침서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학교 밖 정학을 당한 학생에게는 학급 출석, 학교 부지에의 출입, 학교와 관련된 행사나 

방과후 활동들에의 참여를 금하고 있다.   

  
B.  일반 절차  

 

1.  학생은 의심되는 위반에 대해 즉시 통보를 받아야 하며, 상황을 글로 설명할 기회를 갖는다. 

 

2.  장학 기간 내에, 학생과 학부모는 교장과 관련된 직원과의 면담을 즉시 가져야 한다.  

 

3.  10일 이나 미만의 정학에 대한 상소는 예정된 과정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다.   

 

 V.   십(10)일 이상의 정학이나 제적 
 

다음에 나오는 규정은 특수 교육을 받거나 504 플랜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과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A.  일반 조항  
 

1.   제적된 학생들은 수업 출석, 학교 부지 출입, 학교 관련 행사 및 방과 후 활동에의 참석이 

금지된다.  

2.  제적된 학생들은 제적이 된 학년에 수강한 과목들의 학점을 받을 수 없다.  

3.  제적받은 학생들은 모든 결정을 한 교육감/지정 대리인에게 복학시켜 줄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B.  일반 절차  
 

1.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육감/지정 대리인은 학생을 학교 수업일로 10일 이상 정학 

시키거나 제적시킬 수 있다.  

2.   만약 학교장이 10일 이상의 정학이나 제명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리면, 학교장은 

10일의 정학을 주고 교육감/지정대리인에게 즉시 서면으로 요청을 하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학의 이유 및 교육감/지정 대리인에게 보낸 추천서에 대해 통보한다.   

3.  교육감/지정대리인은 사건의 전말을 즉시 조사한다.  

4.   사건 조사후, 교육감/지정대리인이 학교 수업일로 10일 이상의 정학이 주어져야 한다고 

느끼면, 위반 후 10일 이내에 학생과 학부모와의 면담을 즉시 잡는다.   

5.  면담 후, 교육감/지정 대리인이 학교 수업일로 10일 이상의 정학을 주거나 학생을 

제명할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는 :  
 

a.  결정이 난 후, 10일 이내에 교육 위원회에 항소하고,  

b.  교육 위원회나 담당 위원회 앞에서 설명을 하고, 

c.  변호사나 증인을 청문회에 데리고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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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부모가 공청회를 요구하지 않는 한, 모든 학생에 대한 훈육 청문회는 교육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요구하는 사람을 빼고는 모든 사람의 출석이 없이도 열릴 수 

있다.  

7.  교육 위원회에의 항소가 교육감의 결정을 답습할 필요는 없다.  

8.  교육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 된다.  

9.  승인된 경우, 제명된 학생은 학생측이 비용을 부담하는 교육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VI.  특수교육을 받거나 504 플랜이 있는 학생  
  

특수 교육을 받거나 504 플랜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생을 정상적인 학교 활동에서 제외 시키기 

위한 훈육조치에는 다음의 절차가 적용된다.  
 

A.  정학과 관계된 일반 조항  

1.   학교 내 정학은 학교 밖 정학과 동일하게 조치되어야 한다. 이것은 학교 내의 정학을 

  기록하며, 학교 내 정학을 훈육 기록 데이터 및 학부모 통보를 보고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지침서를 활용하는 정학으로 보고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정학을 받은 학생들은 수업 출석, 학교 부지 출입, 학교 관련 행사 및 방과 후 활동에  의 

출입이 금지된다.  
 

B.  1년에 학교 수업일로 10일 미만을 받는 정학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10일 미만의 정학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훈육 조치는 학칙 9200 

절차대로 VII.A 섹션을 따라 처리된다.  
 

C.  연속적인 학교 수업일로 10일 이상(학교내 정학 포함)의 정학이나 제명 
  

1.   IEP가 있는 학생들은 한 학년도에 학교 수업일로 연속 10일까지만 정학을 받을 수 있다.  

학생은 10일이 지난 후, 정규 교육 교과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교육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2.   교육감이나 그의 지정 대리인이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의 훈육조치를 1년에 학교 

수업일로 연속 10일 이상의 정학이나 퇴학 조치를 한 경우, 학생은 즉시 적절한 IEP 

팀이나 504 팀으로 의뢰된다.  IEP나 504 팀 회의가 학교에서 열릴 수도 있고, 

교육감/지정 대리인, 학생, 학부모, 그리고 훈육 책임자와의 면담과 연계해서 열릴 수도 

있다. 위반 행위가 행해진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IEP나 504 팀 미팅을 

소집하며 학부모에게 알린다. 

 

 3.  IEP나 504 팀은 학부모와 함께, 위반행위가 학생의 장애로 인해 야기된 것 인지를  

  만나 결정한다.  학부모를 포함한 IEP나 504 팀은 아래에 서술되는 것들을 결정하기  

  위하여 학생의 IEP, 기능적 행동 평가(FBA), 학교 직원이 위반행위를 지도하기 위해  

  실행한 행동 개입 계획 (Behavior Intervention Plan), 교사의 관찰 및 학부모가 제 

  공한 관련 정보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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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문제가 된 행동이 학생의 장애에 의한 것이며 직접적으로  중요한 관계가 있는 지를 

본다.                                                                                                                              

b.    문제가 된 행동이 IEP나 504플랜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학교 시스템의 실패가  
            직접적인 요인인지를 본다.  

                                                                                                    

4.   위에 서술된 사항이 하나라도 적용될 경우, 학생의 장애가 영향을 미쳤다고 IEP나 

504팀은 결정한다.  

5.  IEP나 504팀이 학생의 장애가 위반 행위의 원인이라 결정을 하면, 정학이나 퇴학은 

중지되며, 정학이나 퇴학에 관한 기록은 학생 파일에서 삭제된다 이 때 당한 정학                              

일수는 교육 서비스의 10일 한계로 간주된다.    

       

팀 멤버들은:  

 

a.  학부모 및 IEP 나 504 팀이 IEP의 일부 수정과 함께 배치 수정을 해야 한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학생을 이전의 프로그램에 재배치 시킨다.                                                                                  

b.  기능적 행동 평가(FBA)와 행동 개입 계획(BIP)을 이전에 시행한 적이 없으면 시행해 
  학생에게 제공되는 특수 교육 서비스 또는 504 플랜이 계속적으로 적절한 지에 대한  
 평가를 한다. 

c.  IEP, 504 플랜 및/혹은 BIP를 적절하게 수정하거나 검토한다.  

 

6. 수정된  IEP, 504 플랜 및/혹은 BIP 의 시행을 가능한빨리 하지만 수정 및 

   학부모/보호자의 승인이 있은지 30 일 이내에 실행되어야 한다.  

 

     7.   IEP 나 504 팀이 학생의 장애가 위반 행위을 유발한 것이 아니라고 결정을 할 경우,  

      다음의 절차가 적용된다.:  
 

a.  장애가 없는 학생이 비슷한 상황에서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504 

플랜을 갖고 있는 학생의 경우, 십(10)일 이상의 정학 처분을 받았을 때, 학교 

시스템에서 정학기간 동안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b.  특수 교육을 받는 학생의 경우, 학교 시스템은 1년에 십(10)일 이상의 정학 처 

분을 받은 경우에 지속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IEP팀은 장애가 있는 학생 

의 배치 수정을  추천해야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사건의 독특함을 고려해야 한다.   

IEP 팀이 대안교육을 추천해야 할 경우, 대안책은 학생의 IEP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학생으로 하여금 일반 교육 교과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해야 한다.  
 

8.   교육감의 지정 대리인은 배치 추천을 검토할 권리가 있다.  지정 대리인의 추천이 

IEP팀의 추천과 일치되지 않고 학부모가 동의할 수 없을 때, 학부모는 중앙 교육 배치 

팀(CEPT)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CEPT는 배치에 관한 최종 추천을 할 권한이 있다.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이 항소한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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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학생은 정학이 시작된 후 학교 수업일로 10일이 지나지 않아 이전의 교육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    

b.  학교 시스템은 학생의 학교 출석이 타인이나 기물에 해가 된다고 보여지면, 

학생을 정학하기 위한 법원 명령서나 배치를 변경하기 위한 학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노력한다.  

c.  학생의 배치는 변경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학교는 학생이 본인이나 타인의 안정을 

위협하는 학생에게 적용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에는 

도서관의 개인 열람석, 타임 아웃,  근신 또는 특권 제한의 사용등을 포함한다.  

학생이 타인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경우, 학교 관계자는 1년에 학교 

수업일로 10일까지 잠정적으로 정학을 내릴 수 있다.   
 

9.   504 플랜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항소 기간 동안 정규학생과 동일하게 간주된다.  이 

경우에는 특수교육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10. 학교장은 대안 방침이 없는 경우, 청문회 관계자나 법원 동의서를 얻어 장애가 있고 

위험한 학생의 학교 출입 금지를 모색할 수 있다.  
 

D.  긴급 정학  
 

    1. 지체 장애가 있는 학생이 본인, 타인, 또는 기물에 대해 지속적인 위협이 될 경우 

학교는 즉시 정학 처분을 내릴 수 있다. 

    2. 긴급 정학을 5 일 이상 받거나 또는 이전에 받은 정학 처분과 합쳐서 10 일 넘게 

정학을 당했을 경우, 교육감 또는 그의 지정 대리인이 정학을 승인해야 하며 

IX.C.1 에 명시되어 있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3. 만일 긴급 정학을 10 일 이상 받을 경우, 그리고 대안 교육 프로그램을 지체 장애 

가 있는 학생에게 제안하거나 정학에 관계된 절차가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을 

경우, 부모가 동의하지 않을 시 45 일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 적어도 1 주일에  

6 시간씩 임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대안 교육 프로그램이나 임시 

학습 프로그램은 현재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 (IEP)에 따르려는 합당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 
 

E.  45일 임시 대안 교육 프로그램   
 

    1.   다음에 서술되는 경우에, 학교 관계자는 장애가 있는 학생의 행동이 장애와 관계 

가 있다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장애 학생을 적절한 임시 대안 교육 프로그램에 

45 일이 넘지 않는 기간동안 배치할 수 있다.  

      학생이: 

 

a.  학교, 학교부지나 학교행사에 무기를 가지고 오거나 소지하였을 경우  

b.  학교나 학교 부지, 혹은 학교 시스템의 관할 하에 있는 학교 행사에 있을 때, 

고의적으로 불법 약물을 소지, 사용하거나 또는 그 외의 통제받는 약물을 팔거나 

판촉 활동을 도왔을 경우 

c.  학교나 학교 부지, 혹은 학교 시스템의 관할하에 있는 학교 행사에 있을 때, 타인 

에게 심한 신체 부상을 입혔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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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생이 임시 대안 교육 프로그램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믿을 경우, 학교장은 교육감/ 

그의 지정 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훈육조치가 영향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학교 시스템은 연방법에 따른 모든 결정과 

     절차를  부모에게 통보해야 한다.  

 

B.  술, 기타 약물, 처방전 약품 및 비처방전 제품  
       (전체적인 정책은, 교육 이사회 정책 9230 참조) 
                  

학생들은 담배, 술, 기타 종류의 약물, 통제받지 않는 약물이나 흡연제 등을 사용하거나 소지 

하는 것에 대한 현 HCPSS의 정책과 규정에 대한 복사본을 따로 받을 것이다.  
 

I.  정책문 
 

하워드 카운티의 교육 이사회는 모든 학생들에게 마약이 없는 면학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적절한 보호안에서 처방전이 필요한 약과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들의 복용을 하게 하며,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있어 학부모와 커뮤니티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데 힘을 쓰고 있다.  학생들이 술이나 다른 마약들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학교 시스템 
의 노력은 술이나 마약의 부정적인 면을 학생들에게 알리며, 학생이 이러한 규칙을 어겼을 
때의 적절한 처벌 조치들 뿐만 아니라 학생의 술과 마약 사용에 관계된 적절한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II.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교육 프로그램과 규칙을 어겼을 때의 훈육 방침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III. 정의 
 

    A. 알코올 성분의 음료 –  에일(Ale), 맥주, 포도주, 위스키, 럼, 진 및 그 외 다량의 

알코올을 함유한, 포도주 성분의 또는 맥아로 만든 발효시킨 술 혹은 이름에 

관계없이 혼합한 술.  
 

    B. 준(準) 소지 –  알코올 성분의 음료 및 기타 약물이 있다고 알려진 상황이나 자리 

에서 떠나지 않음. 
 

    C. 배포 –  학교 관계자가 학생에 대한 권한이나 감독권을 갖는 상황에서 학생이 다 

른 학생에게 혹은 학생이 아닌 타인에게 알코올 성분의 음료, 기타 약물, 처방전 

약품, 혹은 비처방전 제품을 판매, 운송, 교환, 나눠쓰거나, 줄 경우. 배포를 시도 

할 경우도 포 함된다. 참가자들이 모두 소지를 하고 있거나 집단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 경우 는 배포에서 제외된다.  

 

    D.  약물관련 장비/용구- 재배, 번식, 경작, 추수, 가공, 혼합, 전환, 생산, 준비, 실험, 

분석, 포장, 재포장, 저장, 은닉, 주사, 삼키기. 흡입등에 사용되거나 사람의 몸에 

통제된 위험물질을 넣는 다른 방법과 관련한 모든 장비, 생산물 및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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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마약 –  술이나 담배를 제외한, 신체에 들어갔을 때 정신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정책 9240, 학생의 담배 제품 이용 및 소유 편 참조)  여기에는 : 

 

1. 형법§5-402-5-406 에 정의되어 있는 통제받는 위험 약물  

2. 흡입제를 포함, 정신이나 행동을 바꿀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  

3. 헤로인을 싸는 반투명의 작은 종이 봉지 (Drug Paraphernalia) 

      4. 위에 열거된 바에 해당하는 약물이나 비슷하게 생긴 물질이 포함된다. 
     

F.  과외 활동 –  특별 과목을 성공적으로 마치는데 꼭 필요하지 않은 정규 학교 생활  

     밖에서의 활동들이 학생들에게 이용가능하다.  
 

G.  흡입제 – 정신을 손상시킬 목적이 아닌 중독, 술취함이나 흥분의 목적으로 흡입되는 

     물질  
 

    H.  배포 시도 –  알코올, 기타 약물, 처방전 약품, 혹은 비처방전 제품을 학생이 몸에 

지니고 있거나 학생의 통제하에 있는 소지품 속에 있거나 학생의 소유이며 학교 

관계자가 학생에 대한 권한이나 감독권을 가지는 모든 상황에서 약물/ 물질의 양과 

정황을 바탕으로 이러한 약물의 소지 (정의 참조)가 약물의 배포를 시도했을 가능성 

이 높다고 제시할 경우. 
 

I.  비처방전 제품 –  처방전이 필요치 않은 약, 허벌 제품, 식사 대용품 

 

    J.  소지 –  학교 관계자가 학생에 대한 권한이나 감독권을 갖는 모든 상황에서 약물 

의 양에 관계없이 알코올 성분의 음료, 기타 약물, 처방전 약품 혹은 비처방전 제 

품을 학생이 몸에 지니고 있거나 학생의 통제 하에 있는 물건 속에 있거나 소유 

한 경우. 
 

K.  처방전 약 –   국가법에 따라, 주 면허증 소유자에 의한 처방전이 없이는배포될 수 없는 

     물질   
   

    L.  학교 관련활동 –  학생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교내 또는 교외활동 (예: 운동 

경기, 견학, 학년/졸업 관련 행사)이나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학교를 

대표하거나 학교의 학생으로서 행사에 참관할 경우(예: 운동 경기 참관) 
 

    M.  사용 - 1) 약물, 알코올, 비통제 물질 또는 흡입제를 교묘하게 삼키거나 주사하거나 

들여 마시거나, 달리 몸 속으로 들여보내는 행동  

2) 알코올, 혹은 기타 약물의 영향 하에 놓여 있는 상태.    
 

N.  약품 신청서 –  하워드 카운티 보건 서비스 규정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학생이 학교에 

     출석해 있는 시간동안이나 학교와 관계있는 행사에서, 처방전이 필요한 약이나 그렇지 

    않은 약을 복용해야 할 때 지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IV.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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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 
 
1. 학년 초 또는 학교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시기에 하워드 카운티 공립학교 시스템은  

 알코올과 약물이 금지된다는 공고문을 학생, 학부모 그리고 직원들에게 내보낸다. 
 

2. 처방전이 필요한 약이나 처방전 없이 상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품은 지면으로 약품 복용 

  신청을 해야 하며 의약품 복용 지침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  (절차 및 예외는 하워드 카운티 

  공립학교 보건 서비스 지침서를 참조). 
 

B. 교과과정 
 

1.  하워드 카운티 공립학교 시스템은 안전하고 마약이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주법 및 연방  

법에 따라 보건 교육과정을 만들었다. 보건 교육의 목적은 마약과 폭력없는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담배, 술, 기타 약물에 대한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이게 하는데 있다.   
 

   V.  규정 위반  
 

A.  다음의 학생들은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1.  학교의 소유지나 학교와 관련된 활동에서 술이나 다른 마약을 소유하고 있거나 복용  

 (준소유도 포함) 하는 것  
 

2.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거나 필요치 않은 약의 소유, 약품 신청서없이 복용하거나 신청서에 

     따르지 않고 복용하는 것  
 

3.  처방전이 필요하거나 그렇지 않은 약을 배포하는 것  
 

B.  이 규칙을 위반한 결과는 누적되어, 뒤따른 규칙위반 결과의 특성과 엄격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C.  결과 

 

1.  술이나 다른 마약의 소유나 사용 (준소유도 포함)  
 

a.  첫번째 규칙 위반 
 

i.  정규 수업일로 30일 이내의 정학  
 

ii.  모든 방과 후 활동 및 학교와 관련된 활동에의 출석과 참여에서 학교 수업일로 

  30일 동안 제외된다.  제외 기간 후에, 운동 담당실(Office of Athletics)로 명단 

을 제출해야 하는 특정일까지는 운동 팀 입단테스트에 응시할 수 있다.  다른  

모든 교과 외 활동도 최종 선택을 결정할 때까지 테스트를 거칠 수 있다. 

졸업식이 정학기간 중에 들어있을 때는 졸업식 예행연습에서만 제외된다.  
  

      iii.  학부모/가디언-학생은 정학이 끝나기 전에 학교장과 면담을 해야 한다. 
 

      iv.  면허를 소지한 약물중독 관련 프로그램 또는 주에서 인정하는 약물중독 관련 

        상담자를 통한 검사, 상담 또는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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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은  검사에서 받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시,  정학기간이 연장되며, 학교장이나 교육감 혹은 그의 지정 대리인에게 증명서 

        가 제출될 때까지 학교에 출석할 수 없으며, 방과 후 활동이나 학교에 관련된 

        활동에 학교 수업일로 30 일까지 참여할 수 없다.  
 

v.  처방된 치료 플랜을 만족하게 완료를 하고/하거나 학생의 지속적인 참여뿐만 

  아니라, 학생의 의무적인 검사에의 참여를 모니터하는 것을 포함하여 학생 및 

부모와의 추후 연락을 위하여 학생 봉사부(Student Services)로 위탁한다.  

처방된 치료 플랜에의 지속적인 참여나 완료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학생은 증명서 제출 때까지 방과후 활동 및 학교에 관련된 행사들에 

참여를 할 수 없다.  
   

b.  두번째 규칙 위반  
 

i.   교육감이나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정규 수업일로 45일 이내의 정학을 받는다. 

  

ii.  남은 학기와 다음 학기동안, 모든 방과후 활동 및 학교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의 

출석과 참여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졸업식이 정학기간에 있을때는, 졸업식 

예행연습 에서만 제외된다.  

 

      iii.  학부모/가디언-학생은 정학이 끝나기 전에 학교장과 면담을 해야 한다. 

 

      iv.  면허를 소지한 약물중독 관련 프로그램 또는 주에서 인정하는 약물중독 

관련상담자를 통한 검사, 상담 또는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학생은 검사 

주관자에게서 받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시 정학기간이 연장되며, 학교장이나 교육감 혹은 그의 지정 대리인에게 증명 

서가 제출될 때까지 학교에 출석할 수 없으며, 방과후 활동이나 학교에 관련된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v.   처방된 치료 플랜을 만족하게 완료를 하고/거나 학생의 지속적인 참여뿐만 

아니라  학생의 의무적인 검사에의 참여를 모니터하는 것을 포함하여, 학생 및 
부모와의 계속된 연락을 위하여 학생 봉사부로 위탁한다.  처방된 치료 플랜 
에의 지속적인 참여나 완료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학생은 
증명서 제출때까지 방과후 활동 및 학교와 관련된 행사들에 참여 할 수 없다.  

 

c.  세번째 위반일 경우 – 퇴학 
 

    2.  처방약 및 비처방 약을 약품 신청서가 없거나 신청서대로 따르지 않은 채 소지 그리고/ 

       혹은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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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첫번째 위반 

 

i.  학교 수업일로 30일 까지의 정학  

ii.  다음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정학대신 약한 처벌을 가한다. : 

1)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이나 제품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예:  

     원 용기에 약국이나  제약회사의 레벨이 있다) : 그리고 

2) 학생이 가장 최근의 처방전을 가지고 있거나 부모가 처방전이 필요없는 

    약을 복용해도 좋다고 허락했다는 것을 교장이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을 

    때; 그리고 

3) 학생을 위해 적혀진 현 처방전에 따라 학생이 처방전이 필요한 약이나  

    필요치 않은 약을 복용한 경우나 혹은 제약회사의 지침에 따라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을 복용한 경우. 학교장은 독극물 관리나 보건국 

    사무실에 연락을 해 처방전이 필요하거나 필요치 않은 약의 동일함 확인,  

    복용량, 부작용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다.   

iii. 학생에게 주어지는 규정위반에 대한 처벌에는 약 복용에 관한 필수요건을 다루는 

    부모/보호자 – 학생 면담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  
 

b.  두번째 규정 위반  
 

i. 두번째 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는 § IV.A.1에 따라 주어진다. 

ii. 첫번째 규정위반의 정황이 §IV.B.1A 에 포함되어 있고, 교장은 다음에 나오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약한 처벌을 가할 수 있다.: 

1.)  학교 수업일로 10일 이내의 정학을 준다. 

2.)  정학기간동안, 학생이 출석하며 참여하고 있는 모든 방과후 활동과 

       학교에 관련된 활동에서 제외된다. 제외 기간 후에, 운동 담당실(Office 

of Athletics)로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 특정일까지는 운동 팀 입단 

테스트에 응시할 수 있다.  다른 모든 교과 외 활동도 최종 선택을 결정할 

때까지 테스트를 거칠 수 있다. 졸업식이 정학기간 중에 들어있을 때는 

졸업식 예행연습에서만 제외된다. 

3.) 정학이 끝나기 전에 학교장과 학부모/보호자-학생 면담에 출석한다.  

        4.) 면허를 소지한 약물중독 관련 프로그램 또는 주에서 인정하는  

           약물중독 관련 상담자를 통한 검사, 상담 또는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학생은 검사에서 받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시 정학기간이 연장되며, 학교장이나 교육감 혹은 그의  

       지정 대리인에게 증명서가 제출될 때까지 학교에 출석할 수 없으며,  

       방과후 활동이나 학교에 관련된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5.) 처방된 치료 플랜을 만족하게 완료를 하고/거나 학생의 지속적인  

     참여뿐만 아니라, 학생의 의무적인 검사에의 참여를 모니터하는 것을  

     포함하여 학생 및 부모의 추후 연락을 위하여 학생 봉사부로 위탁한다.  

     처방된 치료 플랜에의 지속적인 참여나 완료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학생은 증명서 제출 때까지 방과후 활동 및 학교에 

     관련된 행사들에 참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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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세번째 규정 위반과 그에 따른 처벌은 §IV.A.2.에 따라 주어진다.  
 

    3.  알코올,  기타 약물, 혹은 처방전이 있는 약품 배포 의도 그리고/또는 배포 
 

     a. 첫 번째 위반일 경우 
 

      i.  45일 이하의 정학 또는 퇴학 

 

ii.  퇴학 처분을 받지 않은 학생의 경우: 
 

1)  정학을 받은 학기와 다음 학기동안 방과 후 및 학교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제외된다.  
 

       2)  학교장과 학부모-학생 면담을 한 후 복학한다. 

 

      3)  면허를 소지한 약물중독 관련 프로그램 또는 주에서 인정하는 약물 

                               중독 관련 상담자를 통한 검사, 상담 또는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학생은 검사에서 받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시 정학기간이 연장되며, 학교장이나 교육감 

         혹은 그의 지정 대리인에게 증명서가 제출될 때까지 학교에 출석할 수 

         없으며, 방과후 활동이나 학교에 관련된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4)  처방된 치료 플랜을 만족하게 완료를 하고/거나 학생의 지속적인 참여뿐만 
     아니라, 학생의 의무적인 검사에의 참여를 모니터하는 것을 포함하여 학생 및 
     부모와의 추후 연락을 위하여 학생 봉사부로 위탁한다.  처방된 치료 플랜에의 
     지속적인 참여나  완료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학생은 증명서 
     제출때까지 방과 후 활동 및 학교에 관련된 행사들에 참여를 할 수 없다.  

   

     b. 두 번째 위반일 경우 - 퇴학 
 

 
 4.  처방전이 필요없는 의약 제품의 배포 의도  

 
a.  첫번째 위반일 경우  

 

i. 학교장은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이나 제품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때,  

   정학보다 약한 처벌을 고려한다, (예: 원 용기에 약국이나 제약회사의 레벨이 있다).  

         학교장은 보건국 사무실의 독극물 관리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서 처방전이 필요  

   하거나 필요치 않은 약의 동일함 확인, 복용량, 부작용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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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위의 상황에 맞지 않을 때, 교장은 45일 미만의 정학을 준다.  
 
iii.  처방전이 필요하거나 필요치 않은 약에 대한 규벙 위반에는  부모/보호자-학생  
 면담을 해야한다.   
 

b.  두번째 위반일 경우 
  

i.  교육감이나 그의 대리인에게 보내지며 45일 미만의 정학   

 

ii.  정학을 받은 학기의 남은 날과 다음 학기동안 방과후 및 학교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졸업식이 정학 기간 동안에 있을 때는 졸업식 

예행 연습에서만 제외된다. 

 

      iii.  학교장과 학부모-학생 면담을 한 후 복학한다. 

 

iv.  면허를 소지한 약물중독 관련 프로그램 또는 주에서 인정하는 약물중독 관련 

상담자를 통한 검사, 상담 또는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학생은 검사에서 

받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시, 정학기간이 

연장되며, 학교장이나 교육감 혹은 그의 지정 대리인에게 증명서가 제출될 때 

까지 학교에 출석할 수 없으며, 방과후 활동이나 학교에 관련된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v.  처방된 치료 플랜을 만족하게 완료를 하고/거나 학생의 지속적인 참여뿐만 아니  

라,  학생의 의무적인 검사에의 참여를 모니터하는 것을 포함하여 학생 및 부모 

와의 추후 연락을 위하여 학생 봉사부로 위탁한다. 처방된 치료 플랜에의 지속적 

인 참여나 완료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학생은 증명서 제출 때 

까지 방과후 활동 및 학교에 관련된 행사들에 참여를 할 수 없다.  

 

c.  세번째의 규정위반과 그에 따른 처벌은 §IV.C.1에 따라 주어진다. 
 
 

C.  안전한 학교 환경 (전체 정책은 교육 이사회 정책  #1040 참조) 
 

  교육위원회는 개개인의 가치와 존엄성 그리고 각 개인이 귀하게 여겨지고 그들의 안전과 권리가 

보호되게 하기 위한 학생 육성에 힘쓰고 서로를 존중하는 교육 및 직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러한 교육위원회의 신념을 손상시키는 행위, 학교 운영을 방해하거나 공립학교 

의 기본 사명에 상반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 

 

   하워드 카운티 공립학교 시스템은 위협, 모독, 명예훼손, 희롱, 협박, 신체적 공격으로 괴롭힘, 갱 

관련 활동 그리고 신입생 골탕먹이기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학생, 직원 그리고 다른 삼자가 이와 

같은 행위에 가담할 경우 훈육조치 및/또는 법적조치를 받게 된다.  이와같은 학교방침을 위반하 

는 학생에게는 적절한 교육적인 중재 및/또는 상담조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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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용어들의 정의 

 

   1. 괴롭힘- 학생이나 교직원의 교육적 혜택, 기회, 성취나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웰빙을 
크게 방해하므로서 부적당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의도적인 언어 내지 신체 행동 
혹은 전자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 인종, 출생지, 결혼 상태, 성별, 성적 경향, 성적 정체성, 종교, 조상, 신체적 특성,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적 지위, 신체적 혹은 정신적 능력이나  장애등과 같은 실제 
혹은 인지적인 개인의 특성이 동기가 되었거나,  

    - 협박 또는 심하게 괴롭히는것; 그리고 
    - 교정에서 학교 활동이나 이벤트 중 발생하거나 스쿨버스에서 발생한 경우;  혹은  
    - 학교 혹은 일터의 질서 규범을 상당히 어지럽히는 행위  

 

   2. 사이버상의 괴롭힘- 희롱, 모멸감, 협박 그리고/혹은 인터넷이나 휴대 전화 및 기타  

    테크놀로지(예를 들어 이메일, 웹 페이지, 인스턴트 쪽지 등)를 통해 상대방을 위협하 

    는 행위 

 

   3. 명예 훼손 –  개인이나 알기 쉬운 특정 집단에 대해 지역 사회내에서의 명예를 실추 시키  

    거나 , 타인들로 하여금 그 개인이나 집단과  어울리거나 거래하기를 꺼리게 만드는 거짓  

    되거나 부당한 진술 또는 주장. 

 

   4. 갱-  두명 이상이 어울리거나 서로를 동일시 하면서 희롱 혹은 협박을 주로 한다든가  

    그리고/혹은 범죄적, 비행, 불법적 행동을 계획, 시도 혹은 위임받은 자들 

 

   5. 희롱 –  이성적인 사람이 판단할 때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조롱하거나 웃음 거리로  

    만드는 행위나 진술 또는 이러한 개인이나 집단을 조롱거리나 웃음거리로 만들려는  

    의도로 하는 충분히 가혹한 행동이나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나 진술. 

 

   6. 신입생 골탕먹이기-  어느 기관에의 가입이나 관련 혹은 회원 자격을 유지하게 하는 목적으로  
    타인에게 의도적이거나 무모하게 행동함에 동참. 이것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당황스럽  
    게 하고, 모멸감을 주며, 희롱, 조롱하는 행동 및 상황 조성 혹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피해 및 불편함을 끼치는 것. 
    

   7. 협박 –  타인의 교육적 혹은 작업 환경상 참여할 능력이나 얻는 이익에 해를 입힐 수  

    있는 두려움 그리고/혹은 열등감을 조성하는 모든 의도적인 시도 또는 위협 

 

   8. 신체적 공격 –  다른 사람, 학생, 학생 아닌 자에게 학교 관할 내 혹은 학교 관련 활동 시 

    신체적 접촉과 함께 행해진 불쾌한 공격적 행동 

 

   9. 폭언 –  저속하거나 모욕적인 언어, 욕설, 저주 

 

   10. 학교 구획-  HCPSS 가 소유하거나 빌린 모든 구획. 구획의 개념은 현장학습이나 공원 유원 

    지의 시설 사용, 호텔에서의 프람 행사 개최까지도 연장선상에 있다. 즉 어떤 시설이 학생  

    들의 사용을 위해 학교 시스템에 의해 예정되면 학교 구획의 연장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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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학교 관련 활동-  학교 구획 안팎에서 벌어지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예를 들어 현장  

      학습, 운동 이벤트 혹은 학년/졸업 행사) 모든 학교 시스템의 활동 혹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 

      하지는 않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학교 혹은 학생 모임을 상징하는 활동(예를 들어 

      학교 이벤트의 참관자) 

 

     12. 제 삼자 –  학부모, 조언자, 자원봉사자, 상인, 계약자 등을 포함한 학교내에서 또는 학교 

       후원 행사에서 학생들과 관계하는 사람들. 

 

     13. 위협 –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려는 의도의 말이나 행동의 표현  

      

 D. 괴롭힘, 사이버상의 괴롭힘, 희롱 혹은 협박시 보고하기(전체 정책은 교육 이사회 정책 

#1060 참조할 것)   

  2008 년의 법안 통과로, 교육 이사회는 괴롭힘, 사이버상의 괴롭힘, 희롱 혹은 협박 에 관한 정책 

  1060 을 만들었다.  이로 인해 괴롭힘, 사이버상의 괴롭힘, 희롱 혹은 협박이 존재할 수 없는 안전 

  하고도 존중하는 분위기의 학교 환경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1060 정책은 어떤 학생이나 교직원,  

  학부모/가디언 혹은 학생의 가까운 어른 친척으로 하여금 괴롭힘, 사이버상의 괴롭힘, 희롱 혹은  

  협박이 발생한 경우에 보고할 것을 규정하는 2005 년의 매릴랜드의 안전한 학교 보고법을 따르도 

  록 하고 있다.      

  

  a.  용어들에 대한 정의 

 

  1. 괴롭힘- 학생이나 교직원의 교육적 혜택, 기회, 성취나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웰빙을 크게 방해 
    하므로서 부적당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의도적인 언어 내지 신체 행동 혹은 전자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 인종, 출생지, 결혼 상태, 성별, 성적 경향, 성적 정체성, 종교, 조상, 신체적 특성,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적 지위, 신체적 혹은 정신적 능력이나  장애등과 같은 실제  
혹은 인지적인 개인의 특성이 동기가 되었거나,  

    - 협박 또는 심하게 괴롭히는것; 그리고 
    - 교정에서 학교 활동이나 이벤트 중 발생하거나 스쿨버스에서 발생한 경우;  혹은  
    - 학교 혹은 일터의 질서 규범을 상당히 어지럽히는 행위  

 

   2. 사이버상의 괴롭힘- 희롱, 모멸감, 협박 그리고/혹은 인터넷이나 휴대 전화 및 기타  

    테크놀로지(예를 들어 이메일, 웹 페이지, 인스턴트 쪽지 등)를 통해 상대방을 위협하 

    는 행위 

 

   3.  전자 커뮤니케이션- 전화, 휴대 전화, 컴퓨터 혹은 페이저 등을 포함한 여느 전자적 장치에 

    의해 이뤄지는 커뮤니케이션 

 

   4. 희롱 –  이성적인 사람이 판단할 때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조롱하거나 웃음 거리로  

    만드는 행위나 진술 또는 이러한 개인이나 집단을 조롱거리나 웃음거리로 만들려는  

    의도로 하는 충분히 가혹한 행동이나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나 진술. 

 

   5. 협박 –  타인의 교육적 혹은 작업 환경상 참여할 능력이나 얻는 이익에 해를 입힐 수  

    있는 두려움 그리고/혹은 열등감을 조성하는 모든 의도적인 시도 또는 위협 

 

   6. 보복- 학칙을 위반하는 혐의에 대해 보고한 사람이나 그 조사에 참여한 사람을 위협하거나  

    마비시키는 의도적인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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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보고 절차 

 

   1. 본인이  괴롭힘, 사이버상의 괴롭힘, 희롱 혹은 협박의 타겟/희생자라고 보고하는 학생에  

    대해 교직원은 중재를위한 조처를 빨리 적절하게 취하도록 하며 사건을 행정책임자에게  

    보고한다. 

 

   2. 만약에 학생이 괴롭힘, 사이버상의 괴롭힘, 희롱 혹은 협박 사건을 교직원과 논의하고자 할 

    때, 교직원은 학생에게 실제적이고도 안전하며 개인적, 나이에 맞는 방법을 제시해준다. 

 

   3. 학생의 보고는 괴롭힘, 희롱, 혹은 협박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문서화된다. 

  

   4. 학생은 괴롭힘, 희롱, 혹은 협박에 대한 보고서의 작성 완수를 위해 교직원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을 수 있다.   

 

   5. 학생, 교직원, 부모 혹은 학생의 가까운 친척 어른은 괴롭힘, 희롱, 혹은 협박 보고서를 작 

    성하여 행정 책임자에게 직접 혹은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c. 학생의 위반 

 

   1. 어느 개인이든 어떤 학생이 학칙을 위반했다고 생각될 때, 그 행동이 다음과 같은 학칙을 

    어긴 상태인지도 살펴야 한다. 학칙 1010 차별편, 학칙 1020 성적 희롱편, 학칙 1030 아동 

    학대 및 유기편, 학칙 1040 안전한 학교 환경편, 학칙 8080 바람직한 컴퓨터 사용편, 학칙  

    9200 훈육, HCPSS 위기 관리 절차편, 혹은 학생 행동 강령 등.  

 

   2. 조사 후 괴롭힘, 희롱, 혹은 협박 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질 경우, 학교 행정인은 2005 년의  

    매릴랜드의 안전한 학교 보고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 

 

    a. 행정책임자/지정인은 즉시 괴롭힘, 희롱, 혹은 협박 보고서가 규정하는 한가지 혹은 그 

     이상의 지적할 행동에 대해 HCPSS 의 학생 행동 강령의 처벌과 동일하게 내린다. 

    b. 조사 후 2 주 내에 괴롭힘, 희롱, 혹은 협박이 계속되고 있는 지 혹은 추가의 처벌이 필 

     요 한지 알아보기 위해 타겟/희생자와 가해자를 소집하는 면담이 따로 열린다. 첫번  

     면담 후 4 주 후에 타겟/희생자와의 추후의 면담을 통해 괴롭힘, 희롱, 혹은 협박이 그쳤 

     는지 확인한다. 이 면담을 누가 주도할 것인지 학교장이 결정한다. 

    c.  학교장은 괴롭힘, 희롱, 혹은 협박 보고서에 기록된 정보와 괴롭힘, 희롱, 혹은 협박에  

     대한 학교의 조사서에 기록된 정보가 HCPSS 의 학생 데이터 시스템에 있는 괴롭힘 관련 

     데이터 베이스에 기록되도록 확인하며, 학생 봉사실로 매달 보고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d. 괴롭힘, 희롱, 혹은 협박 보고서는 학칙 9050 학생 기록 및 기밀성편에 일치하도록 보관 

     된다. 

 

   3.  학교 행정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적법 절차를 따르도록 할 것이다: 

 

     a. 혐의가 있는 가해자에게 알린다. 

     b. 만약 혐의가 있는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할 경우, 증거를 제시한다.  

     c. 혐의 있는 가해자에게 혐의에 대해 응답할 기회를 주며, 적절하다고  

      생각 될 때 서면으로 그 응답을 적어내도록 권장한다. 

     d. 학생의 위반 행위가 학업 시간의 재조종(예를 들어 공식적인 근신이나 토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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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혹은 정학을 야기할 때에는 위반 행위와 훈육 처벌 내용을 즉각 서면으로 부모 

      에게 알린다.  

 

    4. 학생 봉사실은 괴롭힘, 사이버상의 괴롭힘, 희롱, 혹은 협박데이터를 매년 2005 년의 

안전한 학교 보고법에 따라 매릴랜드 교육부에 보고한다. 

 

    5. 행정책임자는 혐의가 있는 사건을 조사하고 학생, 교직원, 부모, 혹은 가까운 성인 친척 

     이 괴롭힘, 희롱, 혹은 협박 보고서 작성을 꺼려한다 해도 교정 작업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6. 갱에 관련된 활동은 학생 행동 강령에 명시된 바, 그리고 괴롭힘, 사이버상의 괴롭힘, 

희롱, 혹은 협박과 관련있는 것이기 때문에 학칙 위반 행위로 간주된다. 

 

    7. 보복에 관여한 학생들은 처벌 그리고/혹은 중재책이 부여될 것이다. 

 

    8. 괴롭힘, 사이버상의 괴롭힘, 희롱, 혹은 협박 행위는 보고에 마땅한 위반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행정 책임자/지정인은 즉각 이러한 행동을 매릴랜드 규정(COMAR 

13A.08.01.15)에 근거해 담당 법기관에 보고한다.  

     

    9. 행정책임자/지정인은 이 학칙이 금하는 행동에 의해 해를 입은 학생을 위해 적절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E. 성희롱(전체적 정책은 교육 이사회 정책 #1020 참조) 

   

  a. 보고 절차 

정책 1020, 성희롱편은 성희롱에 관한 안내지와 불평 보고서 양식을 학교 시스템 웹사이트는  

물론, 각 학교 가이던스 실과 부서마다 눈에 띄게 비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b. 학생의 위반 사항 

   위반했다고 생각되는 학생에 관해 먼저 그 행동이 학칙 1030 아동 학대 및 태만; 학칙 1010 

   차별; 혹은 학칙 1020 성희롱편에 저촉되는 지 살펴야 한다. 이러한 학칙들을 위반한 것은 

   보고되고 조사되어야 하며 그 학칙에 근거한 적절한 훈육 절차가 따라야 한다. 이 학칙들에  

   대한 조항들이 우선시 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이 학칙을 위반했다고 의심되는 학생은 학교 행정책임자에게 위임된다. 

   2. 행정책임자는 혐의 내용에 대해 즉각 조사하고 이 행동에 대한 적절한 액션을 가능한 

     신속히 취하도록 한다. 

   3. 만약 조사 결과 위반 행위가 드러날 경우, 책임자는 학생의 부모에게 통보하고 하워드  

    카운티의 학생 행동 강령과 학칙 9200 훈육; 위협적 상황 관리 절차편, 그리고 안전한 학 

    교 보고법(2005 년)에 근거해 적절한 액션을 취한다. 

   4. 이 학칙을 위반한 학생은 학교의 행정책임자 혹은 교육감/지정인에 의해 희생자에게 가해 

    진 훼손의 영향을 깨우쳐주는 중재에 회부될 수도 있다. 

 

   5.  이 학칙을 위반한 학생은 형사적 혹은 기타 법적 조치에 회부될 수 있다.  

 

   6. 이 학칙이 금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거나 영향을 받은 학생은 누구라도 학교 행정책임자나 

    교육감/지정인이 연락하여 적절한 도움을 제공받도록 한다. 

    

 F. 학생 흡연 및 담배 제품의 소지 (전체 정책은 정책 #9240 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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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건물내에서 또는 학교 소유지의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들의 담배제품  

  및 담배를 싸는 종이를 사용 또는 소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a. 용어들의 정의 

    1. “ 소지” (사용이라는 용어와 전적으로 다른 의미)- 학교 관계자가 학생에 대한 

권한이나 감독권을 갖는 모든 상황에서, 얼마를 갖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담배제 

품 혹은 담배를 마는 종이를 학생이 몸에 지니고 있거나 학생의 통제하에 있는 

소지품 속에 있거나 담배 제품이나 담배를 마는 종이가 학생의 소유인 경우를 

의미한다. 

    2. “ 학교 건물” - 하워드 카운티 공립학교 시스템이 소유하거나 세를 든 모든 

시설을 의미한다. 

    3. “ 학교 버스 정류장” - 학생들이 학교 버스를 타고 내리는 장소 

    4. “ 학교 소유지” - 하워드 카운티 공립학교 시스템이 소유하거나 세를 든 대지를 

의미한다.  “ 학교 소유지” 라는 개념은 견학, 공원과 레크리에이션 시설, 호텔 

에서의 댄스 파티등에 적용될 수 있다.  시설이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예정 

되어 있을 경우 그러한 시설은 학교 소유지의 연장으로 간주 될 수 있다.  

    5. “ 담배 사용 예방 수업” - 학생 흡연 및 담배제품의 소지 규정을 처음 위반한 

학생들을 위한 수업 

    6. “ 담배 사용 근절 프로그램” - 공공 건강 담당 에이전시 혹은 사적인 프로그램 

제공자가 담배 제품 사용의 근절을 위해 마련하는 중재 프로그램. 첫번 평가 

테스트와 추후의 개별적 그리고/  혹은 그룹 카운셀링을 포함한다. 

    7.  “ 담배 제품 사용” -  담배 또는 비슷한 물질의 연기를 들여마시고 내쉬는 행위  

     혹은 코담배, 씹는 담배, 그와 유사한 것을 입이나 코에 넣거나 넣은 행위를  

     의미한다. 

         

b.  이 정책의 위반 시, 고등학생 및 중학생의 처벌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1)  첫번째 위반 시:  학부모/보호자, 학생의 면담이 학교장과 이루어 진다. 학교장은 학생과  

 학부모로 하여금 HCPSS는 담배를 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또한 학교장은  

부모에게 공공 건강 담당 에이전시 혹은 사적인 프로그램 제공자가 주관하는 담배 근절 

프로그램을 추천한다. 덧붙여, 학생이 담배 조절 수업의 목적으로 한 토요 학교에 출석 

해야 한다는 사실을 학부모/보호자에게 알린다.  

담배 조절 수업에 불참 시, 학교 밖 정학을 하루 받는다.  
 

2)  두번 째 위반 시: 학부모/보호자, 학생의 면담이 학교장과 이루어 진다. 학생은 3일간  

정학을 받는다. 된다. 학생은 3일의 정학 대신에 공공 건강 담당 에이전시 혹은 사적인 

프로그램 제공자가 주관하는 담배 사용 근절 프로그램에 참여할 옵션을 가질 수 있다. 

학교 행정자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위탁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한다. 학생이 이 옵션을 

택할 것 같으면 등록했다는 증거를 행정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증거 자료가 5일 

내로 제출되지 않으면, 학생은 3일 정학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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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등록했다는 것과 이수했다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을 때는 학생은 정해진 길이의  

정학을 받아야 한다. 

 

3)  세번 째 위반 시: 학부모/보호자, 학생의 면담이 학교장과 이루어 진다. 학생은 5일간  

정학을 받는다. 된다. 학생은 5일의 정학 대신에 공공 건강 담당 에이전시 혹은 사적인 

프로그램 제공자가 주관하는 담배 사용 근절 프로그램에 참여할 옵션을 가질 수 있다. 

학교 행정자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위탁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한다. 학생이 이 옵션을 

택할 것 같으면 등록했다는 증거를 행정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증거 자료가 5일 

내로 제출되지 않으면, 학생은 5일 정학을 받아야 한다. 

 

만약 등록했다는 것과 이수했다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을 때는 학생은 정해진 길이의  

정학을 받아야 한다. 

 

4) 네번 째 및 이후의 위반 시: 학부모/보호자, 학생의 면담이 학교장과 이루어 진다.  

 학생은 10일간 정학을 받게 되며 교육감/지정인에게 위탁된다. 교육감/지정인은 추가 

조사를 실시하며 20일까지의 정학이 부여될 수 있다. 학생은 정학 처분을 받거나 공공  

건강 담당 에이전시 혹은 사적인 프로그램 제공자가 주관하는 담배 사용 근절 프로그램 

 에 참여할 옵션을 가질 수 있다. 학생이 이 옵션을 택할 것 같으면 등록했다는 증거를  

 학교로 복귀하기 전에 교육감/지정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학생은 또한 교육감/지정인이 

 정한 기간 내에, 프로그램을 완수했다는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등록했다는 것과 이수했다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을 때는 학생은 정해진 길이의  

정학을 받아야 한다. 

 

 G. 지역사회에서의 위법 행위로 고소된 학생들 (전체 정책은  #9280 참조)  
 

  지역사회에서의 위법행위나 혹은 고발이 성립되는 위반 행위 혹은 범법적인 갱단의 멤버십과  

  관련된 위반 행위로 기소된 학생이 타인이나, 본인 자신에게 심각한 위협이 된다거나, 그의 학교 

출석이 학교의 질서와 전반적인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판정되면, 그 학생은 공립학교 

시스템 내에서의 그의 교육적 입장과 그의 케이스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대안  

  교육 프로그램에 배치를 받거나 훈육을 받게 된다. 
 

                a. 용어들의 정의 
 

                    1.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란, 정규 혹은 대안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학생이 하워드 

카운티 교육구 내에서 자신의 교육을 계속할 기회를 허용하며, 중고등 학교에서인 

경우에는 학점을 받을 수있는 기회도 허용한다. 
 

    2. 대안 교육 배치란 학생의 현 학교 배정이 아닌 다른 교육적 배치를 의미한다.  

이것이 포함되나, 이에 제한되진 않는 것은가정 수업, 혹은 하워드 카운티 내 타 

학교로의 행정적 사유에 의한 전학 등이 있다. 

 

 

 

 
 

 

 

 

    3. 지역사회에서의 위법 행위란 갱 관련 활동, 기타 한사람 이상에게 중대한 부상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원인이 되는 폭력적 행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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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범죄적 갱이란 형사법 조항의 9-810 섹션에 의거해 세 명 이상이 그룹을 만들거나 

지속적으로 만나 개별적 혹은 집단적으로 형사법에 저촉되는 활동을 하는 것; 그들의 

     주된 목적 혹은 활동을 한가지 혹은 그 이상의 잠재적 범죄에 두고 있는데, 이것은 

어른이 행했다면 잠재적 범죄가 되었을 그런 행동을 포함하며, 본인들끼리 공통으로  

     인식하는 싸인, 상징, 명칭, 리더, 목적을 갖고 있다.   
 

    5. 고발 가능한 위법 행위란 Annotated code of Maryland 의 교육 조항 7-303 섹션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들은  유괴, 일급 혹은 이급 방화, 일급이나 이급으로 타인의 

소지물을 태우는 행위, 납치, 정당 방위가 아닌 과실 치사, 신체 상해, 살인, 강간, 강도, 

위험한 무기를 동반한 강도, 차 납치 혹은 중무기 소지하고 차 납치, 일급이나 이급의 성 

범죄, 중범죄나 기타 폭력을 행하는데 권총 사용, 아동 학대 혹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앞서 열거된 모든 범죄의 미수 행위, 일급 폭행, 살인 의도가 담긴 공격, 강간,  

일급 및 이급 성범죄, 신체나 차량에 권총을 차고 있거나, 소지하거나 운반한 행위,  모든 

단검, 스위치 칼날, 스타 나이프, 혹은 샌드 클럽, 쇠너클, 면도날, 넘차쿠스 등 여하한 

종류의 위험하거나 살상적인 무기의 은닉 소지,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살상 목적이나 

의도 하에 화학 가스, 고추 가루 가스, 최루 가스탄 등을 개방적으로 소지하는 것; 권총, 

칼, 혹은 여느 종류의 위험한 무기를 공립학교 구획에서 소지하는 것; 통제된 위험한 

약물을  제조, 배포, 판매할 의도로 제조, 배포, 판매 및 소지하는 것; 비통제된 약물을 

통제된 위험한 약물로 소개하면서 배포할 의도로 배포 혹은 소지하는 것; 통제된 위험한 

약물이라고 믿게 하면서 비통제된 약물을 배포할 의도로 소지하는 것; 파괴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 폭발 물질, 발연 물질, 독성 물질을 소지하는 것; 테러를 조장하고, 두렵게 

하고, 협박, 위협 혹은 희롱할 의도로 독성 물질 혹은 파괴적 장치를 나타내 보이는 

장치나 용기를 제조, 소지, 혹은 운반하는 것; 파괴적 장치가 있는 곳과 폭발 가능성에 

대한 루머 혹은 독성 물질이 있는 곳과 독극물의 가능한 방출 등에 대한 루머를 퍼뜨리 

     는 행위; 범죄적 갱단을 들어오게 하거나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강요, 추근댐, 간청의  

     의도로 개인, 친구, 혹은 개인의 식구 등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것.    

 

b. 절차 및 지침 
 

    1. 매릴랜드 법은 법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지역 사회에서의 고발 가능한 위법 행위 혹은 

범죄적 갱단의 멤버십과 관련된 위법 행위로 학생을 체포한 경우 지역 교육청의 교육감 

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가 접수되면 즉시로 교육감이나 그 대행인이 지역 

사회에서의 위반 행위나 고발 가능한 위법 행위로 고소된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교장 

에게로 고소 내용을 포함한 체포 정보를 제공해 준다. 

    2. 지역사회에서의 위반 행위나 고발 가능한 위법 행위 혹은 범죄적 갱단의 멤버십과  

     관련된 위법 행위로 고소된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교장이 통보를 받으면 학교장/ 

지정대리인은  이 사건의 공식적인 확인을 위해 교육감/대행인에게 통보한다.  

    3. 지역사회에서의 위반 행위나 고발 가능한 위법 행위 혹은 범죄적 갱단의 멤버십 

과 관련된 위법 행위로 고소된 학생이 재학중인 학교의 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지정대리인은 학생을 대안 교육 장소로 배치하고 그리고/혹은 훈육한다. 

    4. 법 집행자가 교육감/지정대리인에게 통보하기 이전에 이미 학생이 지역사회 위반 행위나 

고발 가능한 위법 행위, 범죄적 갱단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 그리고 

학생의 존재가 학교의 질서 및 전반적 안녕에 직접적인 파장을 가져올 수 있을 경우에만 

훈육 조치를 받을 수 있다.  

 

 

 

    5. 학칙 9200 의 그 어떤 조항도 공식적 체포 통보를 통하는 것 외에 학교 측이 여느 법적 

수단으로 얻어진 정보를 얻을 수도 사용할 수도 있음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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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미성년자를 다루는 법원의 명령이나 기타 다른 법원이 타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탠다드 IV.A.1 하에 받은 체포 정보는 비밀 유지되며, 소환장이나 그 어느 

것으로도 공개될 수 없으며, 학생의 영구 학사 기록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7. 이 학칙하에 이루어진 대안 교육 배치로 인해 발생한 모든 경비는 학교 시스템에 

부담 된다. 

     8. 이 학칙하에서 대안 교육으로 배치받은 학생은, 이 배치로 인한 어떠한 학문적 벌칙도  

      받지 않는다.  

    9. 지역사회 위반 행위나 고발 가능한 위법 행위, 범죄적 갱단의 멤버십과 관련된 

위반 행위로 고소된 학생이 지체 부자유 학생이라면, 학교 담당자는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실행을 결정하고, 지체 부자유아 교육법과 COMAR 13A.05.01.조항을 

포함한 주 특수 교육법과 조례안에 의거한 관련 서비스를 결정한다. 

 
 

 H.  무기 (전체 정책은 교육 이사회 정책 #9250 참조) 
 

  교육청은 학교 구내에서 무기의 존재는 학생들과 교직원의 안전과 복지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고 

믿는다.  누구든지 메릴랜드 주 내의 어떤공립 학교 구내에서던지 총기, 칼, 혹은 어떤 종류의 살상 

무기들을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므로 학교 구내나, 학교 버스, 혹은 학교 주관의 행사에서 

무기 소지는 엄격히 금지된다.  
 

   a. 정의 
 

    1) 무기 –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능력이 있는 물건이나 도구. 

     a) ‘ 무기’ 라는 용어가 포함하는 것들: 

      •  소총 

      •  장총 

      •  화기 

      •  공기총 

      •  bb 총 

      •  호주머니 칼 

      •  단검 

      •  칼집 달린 칼 

      •  날이 튀어나오게 된칼 

      •  별 모양 칼 

      •  뿔모양 칼 

      •  사냥용 칼 

      •  던지는 별 모양의 칼 

      •  면도칼 

      •  금속 장갑 

      •  넌차커스(nunchakus) 

      •  폭발 장치 

      •  눈에 뜨이든 은닉되었든, 상식적으로 상대를 무기라고 혹은 무기로 사용 

될 수있다고 믿게할 상황 하에서 소지했던 모든 도구  

      •  독약물 

 

 

 

 

     b) ‘ 무기’ 라는 용어에는 영구히 폐기된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골동품 화기들은, 

타인을 상해하기 위해 사용된 적이 없는 경우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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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화기 –  소총을 포함하여 폭발물의 작동으로 투사물을 쏠 수 있도록 고안 되었거나 혹은 

언제든지 투사물을 발사 할 수 있도록 변형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무기.  이것이 

포함하는 것은: 

     •  이러한 무기의 몸체 혹은 수납기. 

     •  모든 화기의 소음 장치 혹은 화기 방음 장치 

     •  모든 폭파 장치. 

 

   b. 규정 

 

    1) 학교 구내에서 혹은 학교 버스 및 학교 후원 행사에서의 모든 종류의 무기 소지는 금지 

되어 있다는 주의 사항을 매년 한 번, 그리고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볼 때 마다, 모든 

학생들, 학부형/보호자들, 그리고 교직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2) 학교 구내, 학교 버스 및 학교 후원행사에서의 모든 종류의 무기 운반 또는 소지는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3) JROTC 생도들이 수업시간이나 기타 시간 동안 JROTC 지도관의 직접적인 감독하에 

영구적으로 비작동되는 소총을 사용하는 것은 본 규정의 위반이 아니다. 

    4) 학교 구내나 학교 후원 행사에서 무기를 소지하는 학생은 최소한 일년간 하워드 카운 

티 공립학교구에서 퇴학을 당해야 한다.  특정한 상황에서 학교 구내에 총기를 반입한 

학생의 경우, 교육감은 경우에 따라 보다 단기간의 퇴학이나 대안 교육 환경을 명시할 

수도 있다.   
 

   c. 규정 위반 

 

    1. 만일 한 학생이 무기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드는 경우 교직원은 그 학생을 

학교장에게 보내어 규정 위반이 행해졌는지를 판단 받게 해야 한다. 

 

    2. 만일 한 학생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학교장이 판단 내렸을 경우, 학교장은 상황을 

파악하고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만일 그 학생이 본인이나 타인에게 심각하고 직접적인위협을 가하는 칼이나 총기 

또는 그외의 무기를 소지한 경우에, 학교장은 그 학생을 격리시키고 지역 경찰 

관계 기관에 연락한다. 

     b) 학생이 학생 본인에게나 타인에게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 되지는 않는 무기를 

소지한 경우, 학교장은 무기를 압수한다. 

     c) 하워드 카운티 학생 행동 강령과 훈육 조치 과정, 학칙 9200 훈육 방침 조항에 

따라 훈육조치가 취해진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학생은 정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다. 

 

 I. 교직원에 대한 학생의 위협/ 혹은 구타 (전체 정책은 #9270 을 참조) 

 

  교육위원회는 질서적이고 안전한 학교 환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환경은 교직 

  원들이 학생으로 인한 어떤 위협이나 폭행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직원에 

대한 학생의 어떠한 위협 및/ 또는 폭행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a.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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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협 –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명백한 능력을 가진 상황에서 행해지는 모든 

의도적 시도나 위협;  피해자에게 두려움 또는 즉각적인 신체 상해를 예상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만한 완력의 의도적 과시; 위협은 구두로 혹은 신체적으로 또는 둘 다를 

의미한다. 

    2) 구타 –  가해자에 의한 또는 가해자에 의해 휘둘러진 완력이나 물체에 의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리고 권한도 없으면서, 타인에게 불법적인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 

    3) 심각한 협박/구타 – 다음과 같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협박이나 구타:  

     a) 사망 

     b) 영구적이거나 장기적인 심각한 신체 훼손 

     c) 영구적이거나 장기적인 심각한 신체 일부나 장기의 기능 상실 

     d) 신체 일부나 장기의 영구적이거나 장기적인 심각한 기능 손상 

  

   b.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 절차 

    1) 만일 조사가 실시된 후 한 학생이 교직원을 협박 또는 구타한 것이 사실이라는 학교장 

의 결정이 있으면, 학교장은 학생을 정학 조치하고, 그 케이스를 문서로 작성하여 교육 

감실에 의뢰하며, 경찰에도 알린다.  

    2) 이 규정의 첫번째 위반시에는 최소한 45 일 간 혹은 , 그 학기 나머지 수업일 수 중 

수가 많은 기간을 택하여 정학 조치를 받게 된다.  그에 더하여 그 학생은 해당 학기의 

잔여 기간과 그 다음 학기 동안에 학교 과외 활동에 참여할  자격을 잃게 된다.  만일 

위반행위가 심각한 위협/ 구타이면, 그 학생은 퇴학 당할 수도 있다.  

   3) 재범일 경우에는 교직원에 대한 위협/ 구타에 가담한 학생은 하워드 카운티 공립 학교 

시스템에서 퇴학 당할 수있다. 

  

J. 학생 승차 규정(전체적 정책은 #5210 참조) 
 

   본 교육청은 등하교와 운동 행사 및 활동 참가를 위하여 스쿨 버스를 타는 학생들을 위하여 적절 

한 환경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학생들 뿐 아니라 버스 운전자/ 보조운전자 및 

지켜보는 일반 대중의 안전을 보호하는 행동 규범을 지키는 것이 이 직무 이행에 필수적이다.  
 

  학생들은 버스 상에서의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며, 버스 규칙을 준수 할 것이 기대된다. 

학생의 행동이 버스 규칙을 위반하거나, 버스 운행의 안전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교육청 직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임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학생의 승차권을 정지 

시킨다거나 하워드 카운티 학생 행동 강령과 훈육 절차법,  그리고 학칙 9200 훈육 조항에 의거 

하여 처벌 조치할 수 있다.  

 

  규정 위반 

     a. 만일 어떤 학생이라도 버스 운전자나 관리자에 의해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여겨지면, 그 학생은 버스 행동 보고서를 사용하여 학교의 담당 행정자에게  

      의뢰 되어진다. 

     b. 학교장은 위반 행위가 실제로 발생했는가를 결정하게 된다. 

     c. 만일 학교장이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결정 내리면, 필요에 따라 학생  

          담당실과 의논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조치로는 임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학생의 승차권을 정지시키거나 처벌 조치가 포함된다. 
 

 

 

 

 

 

 

K.  복장 코드(전체적 정책은 #92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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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의 교육적 사명을 방해하는 복장을 하면 학교 환경을 어지럽히는 것이고 혹은 수업 시간과 학교  

 활동 중 본인이나 다른 학생들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복장이 그러하지만 여기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1. 신성모독, 외설, 무기 사용, 폭력 등을 그린 복장 

 2. 담배, 마약, 기타 불법 혹은 헤로운 제품을 부추키는 복장 

 3. 성을 제안하는 메세지가 담긴 복장 

 4. 과도하게 속살이나 속옷이 보이는 것 

 5. 갱과의 연관을 묘사하는 것 

 6.  알만한 사람 혹은 그룹의 신분을 떨어뜨리는 혹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언어나 심볼이 포함된 것 

 7. 학교 활동이나 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혹은 방해할 것 같은 복장 

 8. 교양있는 행동에 걸맞지 않은 무례하고, 불손한 표현이 담긴 것 

 

 만약 이 학칙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이 되면 학교장은 학생의 복장을 제거/갈아입도록 허용할 수 있다. 즉, 

 학부모/가디언이 다른 옷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체육복 혹은 학교 내에서 구할 수 있는(예를 들어  

 도네이션 받았던 옷) 옷으로 갈아입을 수도 있다. 만약 학생이 순수히 응하지 않을 때에는 훈육 조치를 취 

 하기 전에 학부모/가디언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한다. 

 

 학교장이나 지정 대리인은 하워드 카운티 학생 행동 강령과 훈육 방침 코스, 그리고 학칙 9200 훈육 방 

 침편을 근거로 훈육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교장들과 학교들은 이 학칙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고, 이와 연계한 자체적 복장 코드를 개발하여 나름의 

면학 분위기에 맞게 사용할 권한이 주어져 있다.  
 

 

XII. 보건과 안전 
 

 A. 비상시 절차 카드 
 

  비상시 절차 카드의 목적은 해당 학생에 대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학부모나 보호자와 연락이 

된지 않을 경우 연락할 수있는 사람들을 파악해 두고자하는 것이다.  모든 학생들은 매 학년 초에 

이 카드를 받게 된다.  이 카드를 제시간에 작성해서 지정된 기한 일자 내에 학교로 돌려 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B. 교직원에 의한 의약품 투여 
 

  모든 의약품은 가능한 한 언제나 집에서 학생에게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만일 학생이 학교에 

있는 동안에도 약을 복용해야 한다면, 의사처방약이던, 애드빌, 타이레놀, 감기 및 앨러지 대비약, 

의료용 로션이나 크림과 같이 처방전 없이 카운터에서 쉽게 살수 있는 의약품이던,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부모/보호자가 문서로 작성된 의사의 의약 복용 지시서를 받아와야 한다; 서식들은 학교 양호실 

이나 HCPSS 보건 서비스 웹페이지 란에서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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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부모나 보호자는 학생에게 약을 투여해 줘도 된다는 허락서를 써서 제출해야 한다.   
 

  3. 의약품은 반드시 학생의 이름과 약품 이름, 학교에서 투약시 완전한 사용법, 의사의 이름과 

약품의 유효기간 날자등이 적힌 약병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하며, 의사 처방약은 약국의 약병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  약국에 부탁해서 학교용 약병을 하나 더 달라고 한다.  

 

 C. 예방 주사 접종 
 

  메릴랜드 주 학교에 등록된 모든 학생들은 몇가지 질병에 대한 예방 주사를 맞도록 메릴랜드 주 

법으로 요구된다.  예방 주사 법규는 “ 학교 교장이나 학교의 책임자는 사립, 공립에 관계없이, 

학생이 적령기에 맞추어 파상풍, 디프테리아, 소아마비, 홍역, 이하선염 그리고 풍진에 대한 

예방주사들을 맞았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한, 의도적으로 학생을 프리 스쿨 프로그램이나 

킨더에서 12 학년 사이에 입학시켜서는 안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프리 스쿨 프로그램 및 

킨더에서 9 학년 사이의 학생들은  B 형 간염과 베리셀라(치킨 팍스) 예방 접종을 받도록 요구되어 

진다.    

 

  각 학생은 메릴랜드 예방 접종 증명서를 작성해서 학교에 보관해야 한다.  이 서식은 학교나 

하워드 카운티 보건국에서 얻을 수 있다.  학생을 학교에 등록하기 이전에 이 서식을 작성하는 

것은 부모/보호자의 책임이다.  만일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고 난 후에 추가로 예방 접종을 받은 

경우에는 부모/ 보호자가 반드시 접종 증명서를 양호 보조나 학교 간호사에게 보내서 학교 

기록을 갱신하도록 한다.  다른 학교로 전학가는 학생은 새 학교에서도 완전한 예방접종 기록을 

보여줄 것을 요구받게 된다. 

  

  하워드 카운티 보건국(Howard County Health Department at 410.880.5888 혹은 410-

313-7500)을 통하여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도 있다.  

 

 D. 버스 비디오 감시 장비 

   

  하워드 카운티 스쿨 버스 안에서의 학생들의 행동을 모니터하기 위해 비디오 카메라가 작동되는 

  경우가 있다. 버스의 안전은 최우선 사항이며 버스 운전자는 도로와 학생들을 주의깊게 동시에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것을 위해 비디오 감시 시스템은 학생의 행동을 모니터 하는데에 도움이 되고, 운전자로 하여 

금 안전 운전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XIII.  등교시 소지한 개인 사물 
   

         학생의 책임 

  학교, 학교 운동장, 현장학습과 같은 학교 주관 이벤트에 혹은 스쿨 버스에 가지고 온 개인 사물은 

  학생의 책임이다.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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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PSS 는 교과서와 개인 소지품을 담기 위한 책상, 클로젯, 옷장 혹은 락카를 제공할 수 있다. 락카 

는 체육 혹은 운동 활동을 하는 학생을 위해 중고등학교에 제공될 수 있다. 그룹 보관소 혹은 락카 

등이 악기를 보관할 수 있도록 제공될 수 있다. 제공된 보관 장소를 사용하는 학생은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자물쇠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 락카나 보관소는 사용하는 학생의 책임하에 열쇠나 

자물쇠를 마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학교에 가져오는 소지품 

하워드 카운티 공립학교 시스템은 방과후 특별 활동 프로그램에 관련된 악기들이나 개인  

소지품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런한 소지품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지도 않는다.   

학교에는 이러한 소지품들을 보관할 장소가 제한되어 있으므로,학생들과 학부형들은 학교에 가져 
오는 소지품에 유의해 줄것이 요청된다.  정서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소지품들은 학교 
에 가져오지 말기를 강력히 권장한다.   

 
교직원의 역할 
교직원은 학생의 개인 소지품에 대해 학교나 HCPSS 를 대신하여 책임지지 않도록 한다. 학생이 간혹 
교직원에게 잠시 자기 물건을 맡아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이에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혹시나 분실 및 
도난을 염려하여 그런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좋다. 
 
압수한 소지품 
학생으로부터 학칙을 위반한 아이템을 취해 갖고 있는 동안, 다시 돌려주는 것에 대한 결정이 날 때 
까지는  신경써서 보관해야 한다.  
 
학생과 부모들에게 조언하기 
위에 언급한 내용들은 모든 학교 직원들에게 알려주게 된다. 이것은 또한 학생의 핸드북, 부모님께 보 
내는 소식지, 기타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통해 알려져야 한다. 학생의 소지품이 분실 혹은 파손된 것에 
대한 질문 혹은 보상을 요구하는 부모님께는 행정책임자가 안전,환경 및 위기 관리실 410-313-6739 를 
알려주어야 한다. 
 
휴대전화 
휴대폰과 기타 전자 장치는 면학 분위기를 헤치기 쉽다. 방과 후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런 것을 갖고 온 
학생은 수업 시간 내내 사물함에 두어야 한다. 수업 기간 중 휴대 전화나 전자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눈에 뜨이면 교직원은 그것을 압수할 권한이 있으며 행정책임자는 부모님께 연락해서 압수한 물건을 
가져 가시도록 조치할 수 있다. 

 
 
 
 
 
 
 
 
 
 
 
 
 
 
 

 


	   VII. 학생 활동

